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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漢鮮文新玉篇은 고종의 칙령으로 새로운 문자 생활이 시작되면서 시대 상황에 맞는 자
전 편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시기에 玄公廉이 편찬한 자전이다. 漢鮮文新玉篇의 한문

주석에 ‘【朝】’, ‘【日】’, ‘【華】’등의 표시가 있는 자형이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표시된 ‘【朝】’, ‘【日】’, ‘【華】’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朝】는 한국에서 통용되는

한자 및 한자어,【日】은 일본에서 통용되는 한자 및 한자어,【華】는 중국에서 통용되는 한

자 및 한자어를 말한다. 본고에서는 漢鮮文新玉篇에 나타나는【朝】를 중심으로 한국 고유

한자의 특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漢鮮文新玉篇에는 55자, 극히 소수의 한국 고유한자
가 출현하였지만 漢鮮文新玉篇을 포함한 여타 다른 자료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우리 고유한
자에는 우리의 생활방식이나 국가의 제도문화, 사유방식 등 상당히 풍부한 문화적 의미가 내

포되어 있다. 이러한 우리의 고유한자가 현 국어생활에서는 사용빈도가 낮아서 홀시되고 점

차 사라져가는 경향이고 이미 소실된 것도 상당수다. 그러나 우리 고유한자의 연구는 한국에

서의 한자 사용의 역사적 과정을 밝혀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고유의 문화적 정서를 찾

는 하나의 실마리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유한자의 발굴은 물론 그

하나하나에 대하여 학문적 구명은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이다.

【키워드】漢鮮文新玉篇, 한국고유한자, 국자, 국음자, 국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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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漢鮮文新玉篇은 고종의 칙령으로 새로운 문자 생활이 시작되면서 시대 상황에 맞는 자
전 편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시기에 玄公廉이 편찬한 자전이다. 1913년 편찬된 漢鮮文新

玉篇은 앞선 근대 시기에 편찬된 國漢文新玉篇(1908), 字典釋要(1909)등의 자전들보다

수록된 한자의 수량이 많았는데, 총 16,739개의 표제자가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각 표제자에

대한 모든 의미항은 우리말 풀이를 담고 있고 16,739개 한자의 音·訓에 대한 체계를 규범화

하려 했다. 이는 漢鮮文新玉篇序를 살펴보면 당시 한 종류의 옥편만 유행하고 있었고, 그
옥편은 全韻玉篇으로 우리말로 해석되어 있지 않아 현재의 사람들이 그 정확한 뜻을 헤아
리기 어렵다고 하였다.1) 물론 漢鮮文新玉篇이 편찬되기 이전에 全韻玉篇외에 國漢文新

玉篇, 字典釋要등 다른 자전들이 존재하였지만 그 자전들 역시 우리말 풀이가 일부 한정
되어 있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역부족이었다. 이에 편찬된 漢鮮文新玉篇은 표
제자에 대한 모든 의미정보를 우리말로 풀이하여 부녀, 촌부부터 문인학사까지 모든 사람들

이 한자를 익히는데 이 자전이 널리 사용되기를 바랬던 현공렴의 저술 목적에서 잘 알 수 있

다.2)

漢鮮文新玉篇의 체제를 살펴보면 全韻玉篇과 동일하고 표제자 배열 양상은 康熙字典

을 저본으로 삼아 부수 순에 따라 1획의 一字部에서 17획 龠字部까지 획수의 다소에 의거하

여 배열하였다. 그리고 漢鮮文新玉篇의 한문 주석을 살펴보면 이체자 자형이 많이 수록되
어 있는데 이 이체자는 대체적으로 全韻玉篇과 유사하지만 일부 이체자는 漢鮮文新玉篇
에서만 나타나는 것도 있다. 또 漢鮮文新玉篇의 한문 주석에 ‘【朝】’, ‘【日】’, ‘【華】’등

의 표시가 있는 자형이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표시된 ‘【朝】’, ‘【日】’,

‘【華】’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朝】는 한국에서 통용되는 한자 및 한자어,【日】은 일본에

서 통용되는 한자 및 한자어,【華】는 중국에서 통용되는 한자 및 한자어를 말한다. 이는 漢
鮮文新玉篇의 한문 주석 안에 표제자에 대한 단순한 의미 풀이를 넘어 한국, 중국, 일본 등
각 나라에서만 사용되는 한자와 한자어까지 구분하여 풀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漢鮮文新玉篇의 표제자 배열, 표제자의 종류, 석문에서 나타나는 이체자 유형, 석문의 풀이
등을 살펴보면 漢鮮文新玉篇이 全韻玉篇보다 100년 정도 후에 나온 자전임에도 불구하
고 표제자나 한문 주석에 나타나는 同字, 通字, 俗字, 古字 등의 이체자가 많이 수록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나온 國漢文新玉篇과 字典釋要에는 수록되지 않
은 한자가 漢鮮文新玉篇에서는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漢鮮文新玉篇은 다른
자전에 비해 옛 古字만 많이 수록한 것이 아니라 당시 필요한 한자나 신자 등도 증보하여 편

찬하였다. 이는 漢鮮文新玉篇의 序에서 “근래 각 학문계의 새로 발명된 글자를 널리 채록

1) “近世以來로 玉篇之行于世者- 惟有一種이오 又其語義를 不以鮮文解釋이라 故로 覽者- 多有不得其要

領니 究其原委컨風氣所使에 似應其然이로다 然이나 若以今揆古면 不能無憾焉者- 存焉.” (漢
鮮文新玉篇 序)

2) “乃將舊日玉篇야以鮮文解譯之며且其脫漏處及緊要字對照㕘互於康熙字典而添入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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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증보하였으며, 또 앞에 나온 글자의 뜻으로써 조목조목 번역·주해하고, 그 주석이 길어

진 곳은 그 구절 아래에 괄호를 더하여 분별하기 편하도록 하였으니”3) 라는 구절에서 잘 알

수 있다. 이것이 漢鮮文新玉篇이 근대 계몽기에 편찬된 자전 중 표제자의 수량이 많은 이
유이면서, 그 어떤 자전보다 古字나 俗字, 同字, 通字 등이 다양하며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

요한 자전인 사실을 알려준다. 이렇게 가치 있는 자전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

國漢文新玉篇이나 字典釋要, 新字典등 다른 자전들에 비해 漢鮮文新玉篇을 주된 연
구 대상으로 한 연구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근대 시기에 편찬된 자전의 서문을 보

면 대체적으로 한자에 대한 정확한 음·훈과 체계가 없던 경우를 한탄하며 혼란을 정리하는

것을 급선무로 여기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漢鮮文新玉篇은 그 자체의 연구만으로도 충분
한 가치가 있는 자전이다. 특히, 漢鮮文新玉篇은 근대 시기에 편찬된 자전류 중 표제자 수
량이 많은 편이고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新字, 일본과 중국에서 통용되는 한자 및

한자어까지 섭렵하여 시대에 맞는 자전을 편찬하려 했던 자전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漢鮮文

新玉篇에 나타나는【朝】를 중심으로 한국 고유한자의 특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 고유한자의 개념

三國史記나 三國遺事에 한국 고유한자가 사용되고 있지만 고유한자를 맨 처음 주석에
수록한 것은 1909년 池錫永이 편찬한 字典釋要이다. 字典釋要에는 漢鮮文新玉篇과 달
리 한국 고유한자를【鮮】으로 표기하여 수록하고 있는데 그 수량은 총 61자이다.4) 그리고

이후 1915년에 편찬한 육당의 新字典에서는 총 106자의 한국 고유한자가 수록되어 있는데
新字典에서는 또 字典釋要와 漢鮮文新玉篇과는 달리 ‘朝鮮俗字’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

다.5) 이렇듯 字典釋要나 漢鮮文新玉篇, 新字典에서 말하는 한국 고유한자의 표기를 살
펴보면 모두 ‘鮮’ 혹은 ‘朝’ 또는 ‘朝鮮’이라는 명칭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鮮’ 과 ‘朝’

그리고 ‘朝鮮’의 의미는 시기를 구분하는 조선시대의 의미가 아니라 국명으로 우리나라 즉,

‘한국’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新字典에서 말하는 ‘朝鮮俗字’의 ‘俗字’ 역시 이체자에 사

용하는 ‘俗字’와의 개념과 혼동 될 수 있는데 그 의미는 다르다. 新字典에서 말하는 ‘朝鮮俗

字’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조자와 기존의 한자 음·의에 새로운 음·의를 부여하여 사용한

3) 又博採近來各科學問界之新發明字야增補之며又將以上字義야節節而譯解之고且其註釋衍長處則

其句節下에加以圈標야以便分別니

4) 字典釋要에 나타나는 한국 고유한자는 다음과 같다. ‘上, 串, 侤, 刺, 卜, 囕, 垈, 太, 套, 娚, 媤, 宕,
岾, 帖, 帽, 怾, 㥘, 把, 木, 栍, 棍, 橻, 橴, 欌, 武, 氅, 洑, 牌, 牒, 獤, 畓, 㽝, 硳, 秤, 租, 稤, 筽, 糢,

級, 結, 縇, 羘, 腎, 藿, 袍, 襨, 貼, 轎, 䢏, 迲, 䢘, 鄕, 銃, 鐋, 鐥, 鑵, 閪, 面, 頉, 鬂, 䰶, 鴌’으로 총 61

자이다.

5) 新字典에 나타나는 한국 고유한자는 다음과 같다. ‘刀, 卜, 亇, 亍, 干, 夕, 太, 木, 印, 召, 禾, 乮,
乫, 乬, 乭, 夻, 巪, 串, 把, 咊, 垈, 岾, 帖, 怾, 杻, 䢏, 乺, 乼, 兺, 巭, 垌, 旀, 柶, 栍, 柧, 畓, 洑, 炟,

苫, 迲, 乽, 套, 員, 夞, 娚, 釗, 症, 庴, 㽝, 莻, 這, 喩, 喙, 媤, 揚, 椧, 棵, 硳, 頉, 厁, 彙, 椺, 椳, 榌,

稤, 筽, 腩, 落, 鉄, 靸, 槊, 艍, 䩞, 廤, 撈, 獤, 磤, 䅯, 縇, 閬, 鴌, 擂, 㯖, 橵, 橻, 縛, 螦, 閪, 橽, 輾,

闏, 獷, 䭏, 藿, 襨, 襦, 鐥, 鐗, 櫷, 䑋, 䭜, 欌, 鑌, 䊲, 欕, 虄, 鑾’으로 총 106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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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류를 말하는 것이다. 이에 하영삼 교수가 발표한 고유한자의 비교적 연구 , (중국어문학

제33집, 1999)의 논문에서 ‘조선속자’는 오직 고유어를 표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이를 ‘조선속자’가 아니라 ‘고유한자’라고 지칭하는 것이 더 옳다고 하였다. 필자 역시 각 자

전 속에서 나타나는 ‘鮮’, ‘朝’, ‘朝鮮’, ‘朝鮮俗字’ 등 고유한자에 대한 다양한 명칭 중 ‘고유한

자’의 명칭이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왜냐면 각 자전에 사용되는 명칭들은 이중적 의미를 가

지고 있어 그 명칭의 개념이 혼동되기가 쉽다. 그리고 각 나라에서 자신의 나라에만 존재하

는 고유어를 나타내기 위해 자체적으로 만든 한자 및 한자어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도

비록 漢鮮文新玉篇에서는 ‘【朝】’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이를 ‘고유한자’라고 지칭하였고 본

고의 제목에서도 ‘한국 고유한자의 특징 고’라고 명명하였다.

‘한국 고유한자’란 한자가 한국에 유입된 이후 한국고유의 문화적 정서를 담기 위해 창조되

거나 변용된 한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고에서 말하는 ‘한국 고유한자’란 漢鮮文新玉篇의
한문 주석에【朝】라고 표기된 것으로, 한자 차용표기에서 형성된 것이지만 중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오직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한자로서 고유한 우리의

인명, 지명, 관직명, 고유한자어의 표기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한국 고유한자는 다

시 국자(國字), 국음자(國音字), 국의자(國義字)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국

자’란 중국이나 일본 등 기타 한자 사용 국가에 존재하지 않고 한국 고유의 음과 뜻을 가진

채 오직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한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侤, 囕, 橴, 橻, 犜’등을 말한다. 그리

고 ‘국음자’란 한자 사용권의 기타 국가에도 존재하긴 하지만 한국에서만 제한적으로 통용되

는 특수한 의항을 가진 한자를 말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의항을 지칭할 때 독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한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上, 串, 卜, 刺, 媤’등의 한자이다. 마지막으로 ‘국의자’란

앞의 국음자와 기본 의미는 비슷하다. 즉, 한자 사용권의 기타 국가에도 존재하긴 하지만 한

국에서만 제한적으로 통용되는 특수한 의항을 가진 한자를 말한다. 그러나 국의자는 그 중에

서도 독음의 변화가 없이 고유 의미항만을 가지는 한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太, 套, 娚, 宕,

帖’등의 한자인데 본고의 연구 대상인 漢鮮文新玉篇에서는 ‘국의자’에 해당하는 한국 고유
한자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한국 고유한자의 연구는 한국에서의 한자 사용의 역사적 과정을 밝혀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고유의 문화적 정서를 찾는 어떤 실마리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3. 한국 고유한자의 형성 원인

한자 및 한문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때가 언제인지 확실한 기록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한반

도에 한사군이 설치된 이래에는 거의 정확하게 한자와 한문이 우리나라에서 쓰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당시 문자가 없어 민족의 역사를 기록할 수 없었던 우리 민족에게 한자와 한문의

전래는 우리 민족의 문자의 문화 시대를 열어준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문자

의 표기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영향은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한자 문화권에 살고 있는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이렇듯 한자를 이용



漢鮮文新玉篇에 나타나는 한국 고유한자의 특징 고 / 곽현숙 ․ 89

하여 우리 문자 특히 우리 언어문화에 알맞은 문자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일컬

어진 고유한자이다.6)

한국 고유한자는 통일신라 이후 본격화된 한자와 한문의 사용이 고려, 조선의 수 백 년을

거치는 동안 오직 우리 언어생활에만 필요한 한자 및 한자어를 생성하게 된 것이다. 특히 고

유한자어의 경우에는 상제, 제례, 혼례 등을 비롯하여 복식, 식품, 의락 등의 문화 어휘가 많

이 나타난다. 이러한 한국 고유한자를 처음 사용한 시기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한자와 한문

이 전래된 후 상당한 세월이 경과된 후일 것이다. 이는 한자와 한문이 전래됨과 동시에 일반

대중까지 보급될 수 없는 이유이다. 한자와 한문이 어느 정도 일반화되고 보편화되었을 때

한국의 고유 문자가 없었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한국말과 통사구조와 어법구조가 다르고 또

한 음운 체계가 다른 한자와 한문을 소화하여 한국말로 표기하는데 많은 고충이 있었을 것이

다. 이러한 고충을 해소하여 한국말을 적당히 표기하려는 노력으로 창출한 것이 한자의 음훈

을 이용한 차용표기가 이루어져왔다. 그리하여 이러한 음훈차용표기 과정에서 한국 고유한자

및 고유어휘가 형성되었다.7) 이러한 한국 고유한자는 물론 중국의 제자원리인 육서에 의하여

형성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 고유한자는 한자의 음훈차용표기에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조선시대의 고유한자를 살펴보면 조자보다도 국의자가 절대 다수임에서 잘 알 수

있고 본고의 연구대상 자료인 漢鮮文新玉篇에서 나타나는 한국 고유한자 역시 국의자가 가
장 많음에서 잘 알 수 있다.

어쨌든 우리의 고유한자가 삼국시대의 인명, 지명, 관직명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은

훈민정음 이전의 한자 차용표기 시대에 있어서 고유명사 표기를 위해서는 가장 적절한 또는

주체적 표기 수단이었는지도 모른다. 이와 같이 훈민정음 이전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에

도 고유한자의 표기는 계속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한국 고유한자와 고유어휘가 한국에서 지

명이나 성명 등에서 여전히 사용되는 것이 있기는 하나 사용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때

문에 현 생활에 사용되는 언어와 문자의 학습에 있어 한국 고유한자에 대한 연구는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고, 또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무시될 수도 있으나, 문화사적인 면에서는 큰 의의

가 있다.

4. 漢鮮文新玉篇의 한국 고유한자 수량 분석
1) 고유한자의 여부 분석

漢鮮文新玉篇의 표제자 수량은 총 16,739자이다. 이 중 한국 고유한자의 수량은 모두 58
자로, 상권에 30자, 하권에 28자로 각 각 수록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漢鮮文新玉篇에
나타나는 한국 고유한자가 정말 우리의 고유한자인지에 대한 여부 판단과 우리나라 고문헌에

6) 김종훈, 한국 고유한자 연구, 보고사, 2014.
7) 김종훈, 한국 고유한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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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질적으로 그 한자의 쓰임이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박재연의 ① 中朝大辭典8)과
② 古語大辭典9),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에서 편찬한 ③ 韓國漢字語辭典10), 장삼식의
④ 大漢韓辭典11), 김종훈의 ⑤ 韓國 固有漢字 硏究12)등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개화기 이
전에 편찬된 訓蒙字會(1527), 新增類合(1576), 全韻玉篇(1796년 이후), 字類註釋(1986)
등의 각 자서에서 그 한자의 사용 여부와 의미를 살펴보았고, 개화기에 편찬된 漢鮮文新玉

篇과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 國漢文新玉篇(1908), 字典釋要(1909), 字典大解(1913), 新
字典(1915)등의 자전을 살펴보았다. 이는 한국 고유한자의 여부를 검토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한국 고유한자의 생성과 사라짐의 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고유한자가 정말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된 한자와 한자어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국의 康熙字典

과 漢語大詞典등을 검토하여 자료의 객관성을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아래는 한국의 역대
문헌과 자서 및 자전 속에 나타나는 漢鮮文新玉篇의 한국 고유한자 58자에 대해 정리한 표
이다.13)

8) 이 사전은 15-19세기에 조선에서 발간된 번역소설이나 회화교재, 자서와 운서 등 각종 문헌 230여

종, 1천여 책에서 뽑은 개별 한자 1만2천814자를 표제자로 수록하고 있다. 각 표제자 아래에는 이

글자가 첫 머리에 들어가는 단어(어휘)를 수록했는데, 표제어를 포함한 어휘는 총 6만9천352개에 이

른다. 표제어와 어휘마다 용례가 빠짐없이 실려 있다. 모두 42만5천918개의 용례는 해당 표제어와

어휘가 등장하는 원전 텍스트의 관련 대목을 원전대로 표기해 실었다. 이 사전은 이런 방법으로 어

휘에 대한 역사적 정보뿐 아니라 한자음의 변화나 음운변화 현상까지 살펴보게 했다.

9) 전 7권에 수록한 표제어는 7만여 개이며, 이들 단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헌에 어떤 맥락으로 사용

됐는지를 일일이 밝힌 용례는 18만여 개에 달한다. ‘필사본 고어대사전'은 글자 그대로 필사본 형태

로 남은 역대 한글 문헌에 등장하는 한글 고어사전이다. 이 사전 편찬을 위해 동원한 한글 문헌은 1

5세기 이래 20세기 초반까지 나온 200여 종, 2천여 책 외에도 한글 간찰·한글고문서 1천여 점이 있

다. 다시 말해 이 사전은 이들 한글 문헌에서 표제어와 용례를 뽑아 완성한 것이다. 나아가 표제어

선정에도 차별화를 꾀해 기존 사전이 대체로 잔존어와 한자어를 배제한 채 고유어에 치중해 등재한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한자어와 고(古)제도어, 고유명사, 그리고 차용어까지 망라했다. 이런 경우에

는 표제어 항목에 한자어를 병기했다. 이와 함께 용례에서는 한문 원문이나 중국어 원문이 있는 한

글 번역 문헌일 경우에는 해당 원문까지 함께 수록했다.

10) 1996년 단국대 동양학연구소에서는 韓國漢字語辭典을 편찬하였다. 韓國漢字語辭典은 우리 문헌
에만 등장하는 고유한자와 한자어를 집대성한 책으로, 고전 해독과 국학 연구의 길잡이가 되는 우리

의 한자사전을 만들고자하는 신념으로 1977년부터 1996년까지 30여년에 걸쳐 총 4책으로 편찬된 것

이다.

11) 장삼식 사전은 용어들이 아주 많아서 한자가 지니는 다양한 의미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12) 한국 고유한자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지석영의 字典釋要에 [鮮]의 표기로 고유한자를 수록
하고, 新字典에서 [朝鮮俗字]의 표기로 고유한자를 수록한 근대 시기 자전이 출현되던 1909년부터

이다. 이때부터 여러 학자들이 우리 고유한자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으나 각자의 견해에 따라 부분

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김종훈은 한국 고유한자 연구(1983에서 고유한자에 대한 첫 연구
서를 출간하였고 한국 고유한자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언급하였다. 최근 개정증보판으로 韓國 固有

漢字 硏究(2014)를 출간하였다.
13) 자료는 한국한자연구소가 구축한 ‘한중일 고대한자자전 통합 데이터베이스’와 ‘한국 근대시기 한자

자전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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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上 상 【朝】차하【차】。上給下上下。 A14) A A A A ㅇ15) ㅇ A A ㅇ A ㅇ A A

2 串 상
【朝】일홈【곳】。地名, 竹串島。창

이【곳】。貫物竹釘。
x16) A A A A ㅇ ㅇ A ㅇ ㅇ ㅇ ㅇ A A

3 侤 상 다짐둘【고】。誓必行【朝】。(皓)。 x x x x x ㅇ ㅇ ㅇ ㅇ x x ㅇ x x

4 刺 상 【朝】수라【】。御供曰水刺。 x A A A A x ㅇ A A x ㅇ ㅇ A A

5 卜 상 【朝】짐【복】。擔也。 A A A A A ㅇ ㅇ A x ㅇ ㅇ ㅇ A A

6 囕 상 너흐를【람】。咥也。【朝】。 x x x x x ㅇ ㅇ x ㅇ A x x x x

7 垈 상 집터【】。近屋地。【朝】。 x x x x A ㅇ ㅇ ㅇ ㅇ ㅇ ㅇ ㅇ A A

8 太 상 【朝】콩【태】。菽也。 x A A A ㅇ ㅇ ㅇ A A ㅇ ㅇ ㅇ A A

9 套 상 【朝】젼례【투】。例也。 x A A A A ㅇ ㅇ A A ㅇ ㅇ A A A

10 娚 상
【朝】오라비【남】。姊妹謂男兄弟曰

娚。
x x x x x ㅇ ㅇ ㅇ ㅇ x ㅇ ㅇ A A

11 媤 상 시집【시】。夫家。【朝】。 x x x x x ㅇ ㅇ ㅇ ㅇ ㅇ ㅇ ㅇ A A

12 宕 상 탕건【탕】。官人懸帽,宕巾。【朝】。 x x A A A ㅇ ㅇ A ㅇ x ㅇ ㅇ A A

13 帖 상
【朝】쳬지【쳬】。徒隸委任狀帖。(

紙)。
A x A A A ㅇ ㅇ A A ㅇ ㅇ ㅇ A ?

14 怾 상 산일홈【기】。山名, 怾怛。【朝】。 x x x x x ㅇ x ㅇ x A x ㅇ x x

15 㥘 상 겁【겁】。怯俗字。【朝】。 x x ㅇ ㅇ ㅇ ㅇ ㅇ ㅇ x ㅇ A ㅇ x x

16 把 상 【朝】발把【파】。庹也。 A A A A A ㅇ ㅇ A A ㅇ ㅇ ㅇ A A

17 木 상 【朝】무명【목】。棉織。 A A A A A ㅇ ㅇ A A ㅇ ㅇ ㅇ A A

18 柶 상 늇【】。柶枝。【朝】。(寘)。 x x ㅇ A ㅇ x ㅇ A A ㅇ ㅇ ㅇ A A

19 栍 상
슬【】。籖也。쟝승【】。路表長

栍。【朝】。
x x x x x ㅇ ㅇ ㅇ ㅇ A ㅇ ㅇ x x

20 棍 상 【朝】곤쟝【곤】。刑具,棍杖。 A x A A ㅇ ㅇ ㅇ ㅇ A ㅇ ㅇ ㅇ A A

21 橴 상 일홈【자】。地名,橴木城。【朝】。 x x x x x ㅇ ㅇ x x A ㅇ ㅇ x x

22 橻 상 일홈【추】。地名, 橻郡。【朝】。 x x x x x ㅇ ㅇ ㅇ x A ㅇ ㅇ x x

23 欌 상 장【장】。所以藏衣。【朝】。 x ㅇ x x x ㅇ ㅇ ㅇ ㅇ A ㅇ ㅇ x x

24 武 상 【朝】호반【무】。軍官,虎班。 A A A A ㅇ ㅇ ㅇ ㅇ A ㅇ ㅇ ㅇ A A

25 氅 상 【朝】챵의【챵】。官人平常服, 氅衣。 x A A A ㅇ ㅇ ㅇ A A ㅇ ㅇ ㅇ A A

26 洑 상 【朝】보막을【보】。畜水漑田。 x x A A A ㅇ ㅇ A A ㅇ ㅇ ㅇ A A

27 牌 상

【朝】。지【】。下書于賤者曰牌

旨。又《廣韻》《正韻》步皆切《集韻》

蒲皆切，音排。

A x A x A ㅇ ㅇ A A ㅇ ㅇ ㅇ A x

28 牒 상 【朝】텸지【텹】。判任授官牒紙。 A A A A A ㅇ ㅇ ㅇ A ㅇ x ㅇ A A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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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犜 상 【朝】돈피【돈】。貂也,犜皮。 x x x x x x ㅇ x ㅇ A x x A A

30 獤 상 【朝】돈피【돈】。貂也,獤皮。 x x x x x ㅇ ㅇ ㅇ ㅇ A A ㅇ x x

31 畓 하 【朝】논【답】。水田。 x x x x x ㅇ ㅇ ㅇ ㅇ A A A x x

32 㽝 하 【朝】미【렬】。畓區。 x x x x x ㅇ ㅇ ㅇ ㅇ A ㅇ ㅇ A A

33 硳 하 【朝】따일흠【젹】。地名, 硳城。 x x x x x ㅇ ㅇ ㅇ x A ㅇ ㅇ x x

34 秤 하 【朝】칭【칭】。百斤。 x A A A A ㅇ ㅇ A ㅇ ㅇ x A A A

35 稤 하 【朝】숙궁【숙】。各宮幹事者, 稤宮。 x x x x x ㅇ ㅇ ㅇ ㅇ A x ㅇ x A

36 筽 하 【朝】일홈【오】。地名, 筽城。 x x x x x ㅇ x ㅇ x A x A x x

37 級 하 【朝】두름【급】。編魚二十曰級。 A A A A ㅇ ㅇ ㅇ ㅇ A ㅇ ㅇ ㅇ A A

38 結 하 【朝】목【결】。稅禾百負。 A x A A A ㅇ ㅇ A A ㅇ ㅇ ㅇ A A

39 縇 하 션【션】。衣緣曰縇。【朝】。 x x x x x ㅇ ㅇ ㅇ ㅇ A x ㅇ x x

40 羘 하 【朝】양【양】。牛胃。 x x x A x ㅇ ㅇ x ㅇ A x A A A

41 腎 하 【朝】자腎지【신】。陰莖。 A A ㅇ A ㅇ ㅇ ㅇ ㅇ x ㅇ ㅇ ㅇ A A

42 袍 하 【朝】도포【포】。平當禮服, 道袑。 A A A ㅇ ㅇ ㅇ ㅇ ㅇ x ㅇ ㅇ ㅇ A A

43 襨 하 의【】。皇室所御服, 衣襨。【朝】。 x x x x x ㅇ ㅇ ㅇ ㅇ A x ㅇ x x

44 貼 하
【朝】셩졉【졉】。公文鈐印成貼。졉

【졉】。魚果百脯十。
x A A A A ㅇ ㅇ A A ㅇ ㅇ ㅇ A A

45 轎 하 【朝】 보교【교】。舁車, 步轎。 x A A A A ㅇ ㅇ A A ㅇ ㅇ ㅇ A A

46 䢏 하 마두리【두】。穀不滿斛。【朝】。 x x x x x ㅇ ㅇ ㅇ ㅇ A x ㅇ x x

47 迲 하 자【거】。物不滿束。【朝】。 x x x x x ㅇ ㅇ ㅇ x A x ㅇ A A

48 䢘 하 일홈【슈】。地名, 䢘城。【朝】。 x x x x x ㅇ ㅇ x x A x ㅇ x x

49 鄕 하 【朝】시골【향】。外邑。 x x A A ㅇ ㅇ ㅇ x x ㅇ ㅇ ㅇ A A

50 銃 하 【朝】총【총】。兵器。 x A x A x ㅇ ㅇ x ㅇ ㅇ x ㅇ A A

51 鐋 하 【朝】변탕【탕】。治木器, 邊鐋。 x A A ㅇ ㅇ ㅇ ㅇ ㅇ x ㅇ x ㅇ o A

52 鐥 하 복【션】。量酒油等器。【朝】。 x x x x x ㅇ ㅇ ㅇ x ㅇ x ㅇ x x

53 鑵 하 【朝】관【관】。茶鑵。 x x x x x ㅇ ㅇ x x A x x A A

54 閪 하 셔실【셔】。偶失物,閪失。【朝】。 x x x x ㅇ ㅇ ㅇ ㅇ ㅇ A x ㅇ x x

55 面 하 【朝】면【면】。邑里之名。 A x A x A ㅇ ㅇ A A ㅇ ㅇ ㅇ A A

56 頉 하 【朝】연고【탈】。故也。 x x x x A ㅇ ㅇ ㅇ ㅇ ㅇ ㅇ ㅇ A A

57 䰶 하 【朝】망둥이【망】。魚名。 x x x x x ㅇ ㅇ x ㅇ A x ㅇ x x

58 鴌 하 【朝】셩【궉】。姓也。 x x x x x ㅇ ㅇ ㅇ x A ㅇ ㅇ A A

14) ‘A’의 표시는 漢鮮文新玉篇에서 나타나는 한국 고유한자가 각 사전 및 자전에 수록되어 있지만
한문 주석에서 그 의미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15) ‘ㅇ’의 표시는 漢鮮文新玉篇에서 나타나는 한국 고유한자가 각 사전 및 자전의 한문 주석에서 그
의미항이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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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鮮文新玉篇에 나타나는 한국 고유한자가 각 각 언제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그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역대 문헌과 각 시대에 편찬된 각종 자전 속의 사용여부를 통해

한국 고유한자가 최소한 어떤 시기에 사용되고 있었는지, 시대에 따라 한국 고유한자가 어떠

한 흐름 속에서 변화되어 갔는지 대략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국 고유한자의 생성

과 사용은 우리의 언어·문자 생활의 실용화, 문자 사상 또는 국어 사상에 있어서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2) 고유한자의 수량 분석

위의 표를 바탕으로 漢鮮文新玉篇에 나타나는 한국 고유한자를 국자, 국음자, 국의자로
나누어 살펴보면 국자는 22자, 국음자는 10자, 국의자는 23자로 나타난다. 그러나 漢鮮文新

玉篇하권에 수록되어 있는 ‘秤’17), ‘銃’18), ‘鑵’19)에는 비록【朝】라고 표기되어 나타나지만

한국 고유한자는 아니기 때문에 본고의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1) 국자

국자란 중국이나 일본 등 기타 한자 사용 국가에 존재하지 않고 한국 고유의 음과 뜻을

가진 채 오직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한자를 말한다. 엄격히 말하자면 설령 다른 지역에 존재

한다 할지라도 음과 뜻이 관련 없이 전혀 다른 경우에는 한국 고유한자로 간주해야 할 것이

다. 漢鮮文新玉篇에 나타나는 한국 고유한자 중 국자에 해당하는 한자는 다음과 같다.
<표2>

분류 고유한자 수량 백분율20)

상 侤, 囕, 垈, 怾, 橴, 橻, 欌, 犜, 獤, 㥘 10 18.1%

하 畓, 硳, 稤, 筽, 縇, 襨, 䢏, 䢘, 鐥, 閪, 䰶, 迲 12 21.8%

총계
侤, 囕, 垈, 怾, 橴, 橻, 欌, 犜, 獤, 㥘, 畓, 硳, 稤, 筽, 縇, 襨, 䢏, 䢘, 

鐥, 閪, 䰶, 迲
22 39.9%

16) ‘x’의 표시는 漢鮮文新玉篇에서 나타나는 한국 고유한자가 각 사전 및 자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
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17) ‘秤’은 ‘稱’의 이체자이다. 이체자를 국의자에 포함시킨 경우이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秤’을 한국 고

유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18) ‘銃’은 字典釋要에서부터 ‘총 총’이라 하여 국의자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銃’에 대한 고유어는 없
고 한자어뿐인 점으로 보아서 ‘총’이란 어휘는 火藥이 개발된 근래부터 사용된 듯하다. 그래서 ‘銃’은

한국 고유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김종훈, 한국 고유한자 연구)
19) ‘鑵’은 字典釋要에서부터 ‘차관 관’이라 하여 국의자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으로 쓰이
는 ‘茶罐’의 ‘罐’과 同字인 점으로 보아 한국 고유한자로 인정할 수 없다. (김종훈, 한국 고유한자
연구)

20) 표에서 말하는 백분율은 漢鮮文新玉篇에 나타나는 한국 고유한자 전체 수량에 대한 국자, 국음
자, 국의자 각각에 해당하는 퍼센트(%)를 말하는 것이다. 지면에서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만 표시를

하다 보니 백분율의 %가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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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음자

국음자란 한자 사용권의 기타 국가에도 존재하긴 하지만 한국에서만 제한적으로 통용되는

특수한 의항을 가진 한자를 말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의항을 지칭할 때 독음의 변화가 일어

나는 한자를 말한다. 漢鮮文新玉篇에 나타나는 한국 고유한자 중 국음자에 해당하는 한자
는 다음과 같다.

<표3>

분류 고유한자 수량 백분율

상 上, 串, 套, 刺, 媤, 帖, 洑, 牌 8 14.5%

하 頉, 鴌 2 3.6%

총계 上, 串, 套, 刺, 媤, 帖, 洑, 牌, 頉, 鴌 10 18.1%

(3) 국의자

국의자란 위의 국음자의 기본 의미는 비슷하다. 즉 한자 사용권의 기타 국가에도 존재하긴

하지만 한국에서만 제한적으로 통용되는 특수한 의항을 가진 한자를 말한다. 그러나 국의자

가 국음자와 다른 점은 그 중에서도 독음의 변화가 없이 고유 의미항만을 가지는 한자를 말

한다. 漢鮮文新玉篇에 나타나는 한국 고유한자 중 국의자에 해당하는 한자는 다음과 같다.
<표4>

분류 고유한자 수량 백분율

상 卜, 太, 宕, 把, 木, 柶, 栍, 棍, 武, 氅, 牒, 娚 12 21.8%

하 㽝, 級, 結, 羘, 腎, 袍, 貼, 鐋, 面, 轎, 鄕 11 20.0%

총계
卜, 太, 宕, 把, 木, 柶, 栍, 棍, 武, 氅, 牒, 㽝, 級, 結, 羘, 腎, 袍, 貼, 

鐋, 面, 轎, 鄕
23 41.8%

5. 漢鮮文新玉篇의 한국 고유한자 특징
1) 한국 고유한자 수록 체계

漢鮮文新玉篇에 나타나는 한국 고유한자는 한문 주석에 모두【朝】라는 표기가 있다. 그

러나【朝】라는 표기의 위치가 漢鮮文新玉篇의 한문 주석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
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가령 어떤 한국 고유한자는【朝】라는 표기가 한문 주석 앞

에 나타나고, 어떤 것은 한문 주석 맨 끝에 나타나며, 심지어 어떤 것은 한문 주석 중간에 나

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자전에 나타나는 한국 고유한자의 표기 규칙을 모르는 사용자들에

게 무엇이 한국 고유한자인지, 어느 의미항까지가 한국 고유한자를 설명하는지 판단하기가



漢鮮文新玉篇에 나타나는 한국 고유한자의 특징 고 / 곽현숙 ․ 95

번호 표제자 원문 비고 분류

1 侤 다짐둘【고】。誓必行。【朝】 상 국자

2 囕 너흐를【람】。咥也。【朝】 상 국자

3 垈 집터【】。近屋地。【朝】 상 국자

4 怾 산일홈【기】。山名, 怾怛。【朝】 상 국자

5 橴 일홈【자】。地名, 橴木城。【朝】 상 국자

6 橻 일홈【추】。地名, 橻郡。【朝】 상 국자

7 欌 장【장】。所以藏衣。【朝】 상 국자

8 犜 【朝】돈피【돈】。貂也, 犜皮。 상 국자

9 獤 【朝】돈피【돈】。貂也, 獤皮。 상 국자

10 㥘 겁【겁】。怯俗字。【朝】 상 국자

11 畓 【朝】논【답】。水田。 하 국자

12 硳 【朝】따일흠【젹】。地名, 硳城。 하 국자

13 稤 【朝】숙궁【숙】。各宮幹事者, 稤宮。 하 국자

14 筽 【朝】일홈【오】。地名, 筽城。 하 국자

15 縇 션【션】。衣緣曰縇。【朝】 하 국자

어렵고 심지어 알 수도 없다. 그래서 필자는 漢鮮文新玉篇에 나타나는【朝】라는 표기의

위치가 어떤 규칙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인지 살펴보았다.

(1) 표제자와 한문 주석이 일대일 대응 형식21)

漢鮮文新玉篇에 나타나는 한국 고유한자 중 어떤 것은 하나의 표제자에 한문 주석에 나
타나는 의미항이 하나로 일대일 대응의 형식이 있고, 어떤 것은 하나의 표제자에 한문 주석

에 나타나는 의미항이 두 개 이상으로 일대다 대응의 형식이 있다. 漢鮮文新玉篇에서는 일
대일 대응의 형식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분 한국 고유한자 중 국자이다. 예를 들어 ‘侤(다짐

둘 고)’는 한문 주석에서 ‘다짐둘【고】。誓必行。【朝】’로 나타나는데 ‘侤’의 한문 주석을 살

펴보면【朝】는 한문 주석 맨 끝에 표기되어 한국 고유한자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犜

(돈피 돈)’은 한문 주석에서 ‘【朝】돈피【돈】。貂也, 犜皮。’로 나타나는데 ‘犜’의 한문 주석

을 살펴보면【朝】는 한문 주석 맨 앞에 표기되어 한국 고유한자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예에 해당하는 漢鮮文新玉篇의 한국 고유 한자는 다음과 같다.
<표5>

21) 본고에서 말하는 일대일 대응 형식이란 표제항에 나타나는 표제자와 풀이항에 나타나는 한문 주석

의 의미항이 일대일로 대응되어 나타나는 형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표제자 하나에 한문 주석의 의

미항이 하나만 나타나는 경우이다. 漢鮮文新玉篇의 정보유형은 다음과 같다.
표제항 풀이항 비고
표제자 한글 풀이 자음 한문 주석 출처
欌 장 장 所以藏衣。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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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襨 의【】。皇室所御服, 衣襨。【朝】 하 국자

17 䢏 마두리【두】。穀不滿斛。【朝】 하 국자

18 迲 자【거】。物不滿束。【朝】 하 국자

19 䢘 일홈【슈】。地名, 䢘城。【朝】 하 국자

20 鐥 복【션】。量酒油等器。【朝】 하 국자

21 閪 셔실【셔】。偶失物, 閪失。【朝】 하 국자

22 䰶 【朝】망둥이【망】。魚名。 하 국자

23 媤 시집【시】。夫家。【朝】 상 국음자

24 鴌 鳳古字。【朝】 셩【궉】。姓也。 하 국음자

위의 표를 살펴보면 대부분 국자에 해당하는 한국 고유한자가 하나의 표제자에 한문 주석

에 나타나는 의미항이 하나로 일대일 대응 형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국자 뿐 아니

라 국음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대일 대응 형식에 포함되는 것도 있다. 가령 23번과 24번

에 해당하는 ‘媤(시집 시)’와 ‘鴌(셩 궉)’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는 漢鮮文新玉篇에 나타나는
한국 고유한자 중 극히 소수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제자와 한문 주석의 풀이가 일대일 대응 형식일 경우【朝】의 표기가 한문 주석

에서 앞에 표기가 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에 표기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일대일 대응

형식에 속하는 한국 고유한자의 의미 판단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면【朝】

의 표기가 앞이든 뒤든 의미항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공렴 역시 漢
鮮文新玉篇을 편찬할 때 일대일 대응 형식에 해당하는 한국 고유한자의 표기【朝】의 위치

에 대해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은 듯하다.

(2) 표제자와 한문 주석이 일대다 대응 형식22)

漢鮮文新玉篇에 나타나는 한국 고유한자 중 국자를 제외한 또 다른 고유한자는 대부분
표제자 하나에 한문 주석의 풀이가 두 개 이상의 의미항을 가지는 경우이다. 이는 한문 주석

의 풀이가 비단 한국 고유한자에 대한 풀이 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국가에서도 함께 사용되

는 의미항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漢鮮文新玉篇의 한국 고유한자는 다음
과 같다.

22) 본고에서 말하는 일대다 대응 형식이란 표제항에 나타나는 표제자와 풀이항에 나타나는 한문 주석

의 의미항이 일대다로 대응되어 나타나는 형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표제자 하나에 한문 주석의 의

미항이 둘 이상 나타나는 경우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항은 한국 고유한자에 대한 의미항만을 국한

시킨 것이 아니라 표제자에 대한 전체 의미항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표제자는 그 의미항이 둘 이상

으로 한국 고유한자의 의미항과 한국 고유한자의 의미가 아닌 의미항을 나타내는 경우일 수 있고,

어떤 표제자는 그 의미항이 둘 이상으로 모두 한국 고유한자의 의미항을 나타내는 경우일 수도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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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牒
편지【텹】。札也。셔판【텹】。書板。족보【텹】。譜牒。공문【텹】。

官府移文,又訟辭。(葉)。【朝】텸지【텹】。判任授官牒紙。
상 국의자

2 鄕
일만이쳔오호【향】。萬二千五百戶。(陽)。嚮向通。【朝】시골

【향】。外邑。
하 국의자

3 上

웃【샹】。下之對。놉흘【샹】。尊也。인군【샹】。君也。(漾)。올닐

【샹】。進也。오를【샹】。登也。(養)。【朝】차하【차】。上給下上

下。

상 국음자

4 串
습관【관】。狎習。(諫)。慣同。미【쳔】。物相連貫。(霰)。【朝】

일홈【곳】。地名, 竹串島。창이【곳】。貫物竹釘。
상 국음자

5 卜 졈【복】。龜問。쥴ㅅ【복】。賜與。(屋)。【朝】짐【복】。擔也。 상 국의자

6 刺

죽일【】。直傷，剗除。무【】。訊也。긔롱【】。譏切，諷

刺。가시【】。芒也。통【】。書姓名於奏白。(寘)。&同。
【쳑】。刃之，黥也。잡을【쳑】。偵伺，挐舟。로히말
【쳑】。私語，刺刺。(陌)。同。【朝】수라【】。御供曰水刺。

상 국음자

7 帖
문셔【텹】。券也。타쳡【텹】。定也，妥帖。상압혜쟝【텹】。牀前

帷。(葉)。怗同。【朝】쳬지【쳬】。徒隸委任狀帖。(紙)。
상 국음자

8 洑
은혈로흐를【복】。伏流。(屋)。澓同。【朝】보막을【보】。畜水漑

田。
상 국음자

9 牌
패【패】。牓也。호젹패【패】。籍也，篁牌。(佳)。【朝】。지【

】。下書于賤者曰牌旨。
상 국음자

10 頉 기를【이】。養也。(支)。【朝】연고【탈】。故也。 하 국음자

11 太
클【태】。大也。심【태】。甚也。(泰)。大泰通。【朝】콩【태】。菽

也。
상 국의자

12 套
거듭【토】。重沓。장대【토】。長大。(號)。【朝】젼례【투】。例

也。
상 국의자

13 娚 말소【남】。語聲。(覃)。【朝】오라비【남】。姊妹謂男兄弟曰娚。 상 국의자

14 宕
방탕【탕】。放也，佚宕。골집【탕】。洞室。셕슈【탕】。石工，宕

戶。(漾)。蕩通。탕건【탕】。官人懸帽,宕巾。【朝】。
상 국의자

15 把 잡을【파】。握也。(馬)。爬通。【朝】발把【파】。庹也。 상 국의자

16 木

나무【목】。東方位，五行之一，八音之一，巽爲木。질박【목】。

質樸，木訥。강【목】。不柔，木強。(屋)。【朝】무명【목】。棉

織。

상 국의자

17 柶 숫가락【】。匕也，喪用，角柶。늇【】。柶枝。【朝】。(寘)。 상 국의자

18 栍 슬【】。籖也。쟝승【】。路表長栍。【朝】 상 국의자

19 棍
나무뭇글【혼】。束木。(阮)。【곤】。棍棒。【朝】곤쟝【곤】。刑具, 

棍杖。
상 국의자

20 武 위엄스러울【무】。威也。날【무】。勇也，斷也。굿셀【무】。剛 상 국의자

<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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也。자최【무】。跡也。풍류일홈【무】。樂名。又冠卷。이을【무】。

繼也，接武。북방【무】。北方，玄武。(虞)。【朝】호반【무】。軍官, 

虎班。

21 氅
학챵의【챵】。析羽爲衣, 鶴氅。(養)。同。【朝】챵의【챵】。官人

平常服, 氅衣。
상 국의자

22 㽝 질【렬】。陷也。(曷)。【朝】미【렬】。畓區。 하 국의자

23 級
실갈피【급】。絲次第。등급【급】。等級, 階級。(緝)。【朝】두름

【급】。編魚二十曰級。
하 국의자

24 結 즐【결】。締也。(屑)。紒通。【朝】목【결】。稅禾百負。 하 국의자

25 羘 수양【양】。羝也。(陽)。【朝】양【양】。牛胃。 하 국의자

26 腎
콩팟【신】。水臓。불알【신】。藏精，作强之官。(軫)。【朝】자-지

【신】。陰莖。
하 국의자

27 袍
두루막이【포】。長襦。조복【포】。朝服。(豪)。【朝】도포【포】。平

當禮服, 道袑。
하 국의자

28 貼
붓틀【텹】。依附。붓칠【텹】。粘置。뎐당【텹】。以物爲質。(

葉)。【朝】셩졉【졉】。公文鈐印成貼。졉【졉】。魚果百脯十。
하 국의자

29 鐋
환【탕】。磨平木器，鑢鐋。(漾)。同。【朝】변탕【탕】。治木器, 

邊鐋。
하 국의자

30 面

낫【면】。顔也。향【면】。向也。압【면】。前也。뵈일【면】。見

也。방면【면】。當四方之一面曰方面。(霰)。【朝】면【면】。邑里之

名。

하 국의자

31 轎
로만든챠밧탕【교】。竹輿。(蕭)。람여【교】。小車, 籃輿。(蕭)。

【朝】보교【교】。舁車, 步轎。
하 국의자

위의 표를 살펴보면 표제자와 한문 주석의 의미풀이에 있어서 일대다 대응 형식에 해당하

는 한국 고유한자는 한국 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에서 함께 사용되는 의미항을 먼저 제시

한 후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의미항을 뒤에 덧붙여 놓은 형식이다. 그 예는 ‘上(차하 차)’자

로 한문 주석에서 ‘웃【샹】。下之對。놉흘【샹】。尊也。인군【샹】。君也。(漾)。올닐

【샹】。進也。오를【샹】。登也。(養)。【朝】차하【차】。上給下上下。’로 나타난다. ‘웃’

의 의미항에서부터 ‘【朝】’라고 표시한 앞까지는 한국 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 다른 국가

에서 함께 사용되는 의미 풀이이고 ‘【朝】’부터는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의미항이다. 그런데

만약【朝】의 표기가 어디까지를 나타내는 것인지 모른다면【朝】의 표기 기점으로【朝】앞

부분까지가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의미인지【朝】뒷부분이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의미인지 판

단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朝】표기의 뒷부분에 나타나는 의미항이 여러 개일 경우 더 복잡

해진다. 이런 경우 대부분【朝】뒷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한국 고유한자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串(일홈 곳)’의 한문 주석을 살펴보면【朝】의 표기가 ‘일홈【곳】‘地名,

竹串島’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한국 고유한자의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바로 뒤에 나오는 ‘창이【곳】。貫物竹釘’ 실제 한국 고유한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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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풀이가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의미 풀이로 한국 고유한자의 풀이에 해

당하지 않는다. 또 다른 예로 ‘宕(탕건 탕)’은 한문 주석에서 ‘방탕【탕】。放也，佚宕。골

집【탕】。洞室。셕슈【탕】。石工，宕戶。(漾)。蕩通。탕건【탕】。官人懸帽, 宕巾。【

朝】。’로 나타난다. 그런데【朝】의 표기가 ‘宕(탕건 탕)’에 대한 한문 주석에서 마지막에 나

타난다. 이런 경우에는 앞의【朝】표기 기점에 대한 설명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宕’

은 한문 주석에서 어느 부분이 한국 고유한자에 대한 설명일까? ‘宕’의 한문 주석에 나타나는

의미 풀이가 모두 한국 고유한자에 대한 설명인지, 마지막 부분인 ‘탕건【탕】。官人懸帽, 宕

巾。【朝】’만이 한국 고유한자에 대한 설명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또 다른 예로 ‘柶(늇

)’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일대다 대응 형식에 해당하는 한국 고유한자 중 한문

주석 마지막 부분에【朝】가 나타나는 경우는 ‘宕(탕건 탕)’, ‘柶(늇 )’, ‘栍(슬 )’등 총 3

차례였다. 이 중 ‘宕(탕건 탕)’과 ‘柶(늇 )’, 는 한문 주석에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의미

항이 한국 고유한자에 대한 설명으로【朝】의 표기 위치가 마땅히 ‘탕건 탕’과 ‘늇 ’의 앞으

로 가야한다. 그리고 나머지 ‘栍(슬 )’은 한문 주석에서 여러 의미항이 나타나지만 모두

한국 고유한자에 해당하는 설명으로【朝】의 표기 위치가 앞이든 마지막이든 상관은 없다.

하지만【朝】의 표기 위치가 하나의 규칙으로 일관성이 있었다면 자전의 기능과 가치가 한층

더 높았을 것으로 본다.

이렇듯 漢鮮文新玉篇의 한국 고유한자 수록 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고유한자에 해당하는 표제자와 한문 주석의 의미항이 일대일 대응 형식일 경우【朝】의 표기

는 한문 주석 앞과 뒤에 나타난다. 둘째, 한국 고유한자에 해당하는 표제제와 한문 주석의 의

미항이 일대다 대응 형식일 경우【朝】의 표기는 일반적으로 한국 고유한자의 설명이 시작되

는 의미항 앞에 나타난다. 셋째, 표제자와 한문 주석의 일대다 대응 형식에서【朝】의 표기가

예외적으로 한문 주석 맨 끝에 나타나는 경우는 한문 주석의 의미 풀이가 모두 한국 고유한

자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2) 한국 고유한자의 내용적 특징23)

필자는 漢鮮文新玉篇에 나타나는 한국 고유한자가 지니는 의미적 분류를 바탕으로 명칭
(성씨/지명), 제도(관직/과거), 생활(의/식/주), 언어대응(단위/어법성분/고유어휘), 궁중어 등으

로 나누어 한국 고유한자가 지니는 내용적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漢鮮文新玉篇에 나타
나는 55자의 한국 고유한자를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23) 한국 고유한자의 수량은 총 55자이지만 한국 고유한자에 해당하는 의미항이 일대일 대응이 아니라

일대다 대응으로 나타나는 경우 그 의미항을 각각 따로 분석하였다. 이에 그 수량이 한국 고유한자

의 수량과 동일하지 않고 차이가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漢鮮文新玉篇에서 ‘栍’은 표제자와 한문
주석의 의미항이 일대다 대응에 해당하는 한국 고유한자이다. 그래서 漢鮮文新玉篇의 한국 고유한
자 내용적 특징 분석에 있어서 그 의미항을 각 각 분석하다보니 漢鮮文新玉篇에 나타나는 한국
고유한자의 전체 수량보다 1자가 더 많아졌다. 그래서 내용적 특징으로 분류한 漢鮮文新玉篇에 나
타나는 한국 고유한자의 수량은 총 56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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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怾24) 국자 지명 산일홈【기】。山名, 怾怛。【朝】 상

2 橴25) 국자 지명 일홈【자】。地名, 橴木城。【朝】 상

3 橻26) 국자 지명 일홈【추】。地名, 橻郡。【朝】 상

4 硳27) 국자 지명 【朝】따일흠【젹】。地名, 硳城。 하

5 筽28) 국자 지명 【朝】일홈【오】。地名, 筽城。 하

6 䢘29) 국자 지명 일홈【슈】。地名, 䢘城。【朝】 하

7 串30) 국음자 지명 【朝】일홈【곳】。地名, 竹串島。 상

8 面31) 국의자 지명 【朝】면【면】。邑里之名。 하

9 鴌32) 국음자 성씨 鳳古字。【朝】셩【궉】。姓也。 하

24) ‘怾’는 漢鮮文新玉篇에서 ‘怾怛(기달)’의 뜻으로 사용된 국자이다. ‘怾怛’은 금강산의 다른 이름이

다. ‘怾’의 자의에 대해서는 전하는 기록이 없어 알 길이 없지만 ‘怾’의 독음이 ‘기’임은 訓蒙字會등
에서부터 ‘기’로 나타나 있고 인명에 주로 쓰인 ‘只’도 그 독음이 ‘기’이다. (김종훈, 한국 고유한자
연구) 字典釋要와 漢鮮文新玉篇, 新字典에서 모두 ‘산 이름’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大漢韓辭

典과 韓國漢字語辭典에서도 ‘산이름 기’로 사용되고 있다.
25) ‘橴’는 漢鮮文新玉篇에서 ‘橴木城’의 뜻으로 사용된 국자이다. ‘橴木城’은 지명으로 쓰인 글자이다.

‘橴’의 음은 미상이지만 그 글자가 형성으로 보아 독음이 ‘자’임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자의는

알 수 없다. 字典釋要와 漢鮮文新玉篇에서는 일홈’으로 풀이하였고, 新字典에서는 ‘橴’가 수
록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大漢韓辭典에서도 나타나지 않으며,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땅이름
자’로 사용되었다.

26) ‘橻’는 漢鮮文新玉篇에서 ‘橻郡’의 뜻으로 지명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국자이다. ‘橻’는 음이 미상이

라 하였으나 字典釋要나 漢鮮文新玉篇, 新字典에서 그 음이 ‘추’로 나타난다. ‘橻’의 음을 ‘추’
로 풀이한 것은 ‘杻’의 유추가 아닌가 생각된다. (김종훈, 한국 고유한자 연구) 字典釋要와 漢鮮

文新玉篇에서는 일홈’이라 풀이하였고, 新字典에서는 ‘골어름’이라 풀이하였다. 大漢韓辭典에
서는 ‘橻’자가 수록되지 않았으며,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싸리 추’로 사용되고 있다.

27) ‘硳’은 漢鮮文新玉篇에서 ‘硳城’의 뜻으로 지명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국자이다. ‘硳’은 ‘赤一作磧. 又

作硳’으로 그 음이 ‘적’임을 알 수 있으나 자의는 미상이다. ‘硳城’은 ‘硳, 赤, 磧’으로 음의 대용에서

형성된 지명인 것이다. (김종훈, 한국 고유한자 연구) 字典釋要에서는 ‘일홈’, 漢鮮文新玉篇
에서는 ‘따일흠’, 新字典에서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大漢韓辭典과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땅
이름 적’으로 사용된다.

28) ‘筽’는 漢鮮文新玉篇에서는 ‘筽城’의 뜻으로 지명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국자이다. 字典釋要에서
는 ‘일홈’, 漢鮮文新玉篇에서는 ‘따일흠’, 新字典에서는 ‘버들고리’로 나타나고, 大漢韓辭典에
서 ‘筽’자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버들고리 오’로 사용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리(筽䇭)’는 키버들의 가지나 대오리 따위로 엮어서 상자같이 만든 물건으로 주로 옷을 넣어 두는

데 쓴다.

29) ‘䢘’는 漢鮮文新玉篇에서 ‘杆城’의 뜻으로 고지명 ‘䢘城’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국자이다. 지명 ‘杆

城’은 ‘䢘城-守城-水城’으로 변천되어 왔다. ‘䢘城’은 개정 이전부터 쓰인 지명임을 알 수 있는데, ‘䢘’

의 음은 그 글자가 형성으로 보아 ‘수’임을 알 수 있으나 자의는 알 수 없다. (김종훈, 한국 고유한
자 연구) 字典釋要와 漢鮮文新玉篇에서는 ‘일홈’으로 풀이하였고, 新字典에서는 ‘䢘’가 수록
되어 있지 않았다. 大漢韓辭典역시 ‘䢘’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땅 이름

수’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다.

30) ‘串’은 漢鮮文新玉篇에서 ‘竹串島’으로 지명표기에 사용된 국음자이다. 字典釋要에서는 ‘일홈’,
漢鮮文新玉篇에서는 ‘일홈’, 新字典에서는 ‘지’로 나타난다. 그리고 大漢韓辭典과 韓國漢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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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牒33) 국의자 관직 【朝】텸지【텹】。判任授官牒紙。 상

2 上34) 국음자 관직 【朝】차하【차】。上給下, 上下。 상

3 帖35) 국음자 관직 【朝】쳬지【쳬】。徒隸委任狀帖。 상

4 牌36) 국음자 관직 【朝】지【】。下書于賤者曰牌旨。 상

한국 고유한자는 고유어의 표기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특히 인명과 지명의 고유명사가

고유한자로 많이 표기되어 있다. 이는 한국의 고유한 인명과 지명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다. 이러한 인명과 지명은 한자 수입 이전부터 존재해 오던 것으로 그 염원은 매우 오래되

었다. 漢鮮文新玉篇에서는 인명과 지명에 해당하는 한국 고유한자 56자 중 9자로 이 중 성
씨에 나타난 한국 고유한자는 ‘鴌’자 1자 뿐이고 나머지 8자는 지명에 해당하는 한국 고유한

자이다. 漢鮮文新玉篇에서는 많은 성씨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성씨에 사용된 한국 고유한자
‘鴌’은 중국에도 없는 우리 고유의 성씨이기 때문에 이를 고유한자로 표기한 듯하다. 무엇보

다도 중국 성씨와는 달리 우리 고유의 성씨이기 때문에 고유어로써 성씨를 창조하고 고유한

자로 표기했다는 것은 주체의식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한국 고유한자는 지명표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漢鮮文新玉篇에서는 고유지명
표기에서 고유한자가 형성된 것이 많다. 예를 들어 ‘硳城’이나 ‘筽城’, ‘䢘城’ 등이 그러한 예이

다. 그러나 漢鮮文新玉篇에 나타나는 지명에 쓰인 한국 고유한자는 대부분 자의가 미상으
로 의미상의 내용 분석은 어려웠다. 하지만 적어도 漢鮮文新玉篇에 나타나는 ‘串’의 고유한
자를 살펴보면 지금도 ‘간절곶’이나 ‘호미곶’ 등의 한국 지명에 사용되고 있듯 한국의 지리적

특성으로 한국 고유한자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漢鮮文新玉篇에서는 관직명에 해당하는 한국 고유한자가 나타나지 않지만

한국 고유한자는 관직명표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렇듯 우리의 고유한자가 인명에서 지

명, 관직명까지 찾아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의가 있는 일이라 하겠다.

(2) 제도(관직/과거)

語辭典에서는 ‘땅 이름 곶’으로 사용되고 있다.
31) ‘面’은 漢鮮文新玉篇에서 ‘邑里之名’의 뜻으로 사용된 국의자이다. ‘면’은 지방 행정 구역 단위의

한가지로 고려와 조선 초기에는 지금의 도(道)에 해당하였고, 신라·고려·조선시대에는 현(縣)보다 작

은 고을을 면이라 하기도 하였으며 현재에는 군(郡) 밑에 두어 몇 개의 리(里)나 동(洞)으로 구성되

어 있는 것을 말한다. 字典釋要와 漢鮮文新玉篇에서는 ‘면’으로 풀이되어 있고, 新字典에서는
‘面’이 수록되어 있지만 ‘면’의 의미는 드러나지 않는다. 大漢韓辭典에서 ‘면 면’으로 사용되고 있으
며,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낯 면’으로 사용된다.

32) ‘鴌’은 漢鮮文新玉篇에서 ‘姓也’의 뜻으로 姓氏에 쓰인 국음자이다. ‘鴌’은 원래 ‘鳳’의 古字이며 오

직 성씨에만 쓰였다. ‘鴌’氏는 오늘날에도 전하고 있는데 그 근본은 알 수 없으나 ‘鴌本胡姓’이라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胡姓’인 듯하다. (김종훈, 한국 고유한자 연구) 字典釋要에서는 ‘성 ’̀, 漢鮮

文新玉篇에서는 ‘셩’, 新字典에서는 ‘성’으로 나타나고, 大漢韓辭典과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성 궉’으로 사용된다.

33) ‘牒’은 漢鮮文新玉篇에서 ‘判任授官牒紙’의 뜻으로 사용된 국의자이다. ‘텸지’는 대한제국 시대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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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宕37) 국의자 관직 탕건【탕】。官人懸帽, 宕巾。【朝】 상

6 栍38) 국의자 과거 슬【】。籖也。【朝】 상

7 棍39) 국의자 관직 【朝】곤쟝【곤】。刑具, 棍杖。 상

8 武40) 국의자 관직 【朝】호반【무】。軍官, 虎班。 상

9 氅41) 국의자 관직 【朝】챵의【챵】。官人平常服, 氅衣。 상

10 貼42) 국의자 관직 【朝】셩졉【졉】。公文鈐印成貼。 하

임과의 임명서이다. 字典釋要에서는 ‘첩지’, 漢鮮文新玉篇에서는 ‘텸지’라고 풀이하였고, 新字典
에서는 ‘牒’이 수록되어 있지만 한국 고유한자의 의미는 지니고 있지 않다. 大漢韓辭典와 韓國漢

字語辭典에서는 ‘공문 첩’으로 사용되고 있다.
34) ‘上’은 漢鮮文新玉篇에서 ‘上給下’의 뜻으로 쓰인 국음자이다. ‘上下(차하)’는 ‘치러주다’는 의미로

관아에서 돈이나 물품을 내어 주는 일을 말한다. 漢鮮文新玉篇에서 ‘上’ 음은 ‘차’임을 알 수 있는
데 그 어원은 확실히 알 수 없다. 字典釋要와 漢鮮文新玉篇에서는 ‘차하할’로 풀이되었고, 新字

典에서는 표제자로 수록되어 있지만 그 의미는 존재하지 않았다. 大漢韓辭典 역시 ‘上’이 수록되
어 있지만 ‘치러주다’의 의미는 나타나지 않는다.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차하’로 풀이되었다.

35) ‘帖’는 漢鮮文新玉篇에서 ‘徒隸委任狀帖’의 뜻으로 사용된 국음자이다. ‘쳬지’는 관아에서 구실아치

와 노비를 고용할 때 쓰던 사령장(辭令狀)으로 첩지(帖紙)·체(帖)·체장(帖帳)으로 쓰였다. 字典釋要
에서는 ‘체지’, 漢鮮文新玉篇에서는 ‘쳬지’, 新字典에서는 ‘테지’로 나타나고, 大漢韓辭典과 韓
國漢字語辭典에서는 ‘체지 체’로 사용된다.

36) ‘牌’는 漢鮮文新玉篇에서 ‘下書于賤者曰牌旨’를 뜻하는 국음자이다. ‘배지’는 ‘패지(牌旨)’의 변한말

로 조선 시대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하던 공식 문서이다. 특히, 양반이

노비에게 금전 거래를 대신하게 하던 위임장을 이른다. ‘牌子’, ‘牌旨’의 경우에만 ‘배’로 되어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모두 ‘패’이다. 따라서 그 현실음도 ‘牌子’, ‘牌旨’의 경우에만 ‘배’로 읽히고 있다.

‘牌’의 현실음 ‘패’는 古音 ‘배’의 격음화(거센소리되기라고도 한다. 평음인 'ㄱ·ㄷ·ㅂ·ㅈ'이 'ㅎ'과 결

합하여 각각 'ㅋ·ㅌ·ㅍ·ㅊ'의 거센소리로 바뀌는 현상을 말하는데, 'ㅎ'이 앞에 오는 경우를 순행적

격음화라고 하고, 'ㅎ'이 뒤에 오는 경우를 역행적 격음화라고 한다.)라 하겠다. 한자음에 있어서 격

음화 현상은 허다하다. (김종훈, 한국 고유한자 연구) ‘牌’는 字典釋要에서 ‘배지’, 漢鮮文新玉篇

에서 ‘지’라고 풀이하였고, 新字典에서 ‘牌’자가 수록되어 있지만 한국 고유한자의 의미는 나타
나지 않는다. 大漢韓辭典에서 ‘배지 배’로 사용되고 있으며,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패 패’로 사
용되고 있다.

37) ‘宕’은 漢鮮文新玉篇에서 ‘官人懸帽’의 뜻으로 사용된 국의자이다. ‘탕건(宕巾)’은 벼슬아치가 갓

아래 받쳐 쓰던 관(冠)의 하나로 말총을 잘게 세워서 앞쪽은 낮고 뒤쪽은 높게 턱이 지도록 뜨는 것

이다. 집 안에서는 그대로 쓰고 외출할 때는 그 위에 갓을 썼다. ‘宕’은 字典釋要에서 ‘탕`건’, 漢
鮮文新玉篇에서 ‘탕건’으로 풀이하였고, 新字典에서는 ‘宕’자가 나타나지만 한국 고유한자의 의미
는 담고 있지 않다. 大漢韓辭典에서는 ‘골집 탕/방탕할 탕/석수 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韓國漢

字語辭典에서는 ‘탕건 탕’으로 사용된다.
38) ‘栍’은 漢鮮文新玉篇에서 ‘籖也’의 뜻으로 사용되는 국의자이다. 古制에서 ‘찌(籖)’의 뜻으로 사용

되었는데 전강(殿講)이나 강경(講經) 때에 강생(講生)이 뽑던 대쪽으로 길이 17.5cm, 넓이 5mm, 두

께 5mm이며, 그 위에 강장(講章)의 글귀를 하나씩 따로 써서 직경 11cm, 길이 18cm 되는 통에 넣

었던 것이다. 字典釋要에서 ‘栍’은 ‘사슬’, 漢鮮文新玉篇에서는 ‘슬’로 풀이하였고, 新字典에서
는 ‘’로 풀이하였다. 그리고 大漢韓辭典에서는 ‘사슬 생’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韓國漢字語辭典
에서는 ‘장승 생’으로 사용되고 있다.

39) ‘棍’은 漢鮮文新玉篇에서 ‘刑具’의 뜻으로 사용된 국의자이다. ‘곤장(棍杖)’은 예전에 죄인의 볼기

를 치던 형구 또는 그 형벌을 나타내는 것으로 버드나무로 넓적하고 길게 만든 것이다. ‘棍’은 字典

釋要와 漢鮮文新玉篇, 新字典에서 모두 ‘곤장’의 의미로 풀이하였지만 新字典에서는 한국 고
유한자라고 보지 않았다. 大漢韓辭典에서 ‘곤장 곤’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몽둥이 곤’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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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垈43) 국자 주 집터【】。近屋地。【朝】 상

2 欌44) 국자 의 장【장】。所以藏衣。【朝】 상

3 畓45) 국자 주 【朝】논【답】。水田。 하

4 縇46) 국자 의 션【션】。衣緣曰縇。【朝】 하

5 鐥47) 국자 식 복【션】。量酒油等器。【朝】 하

6 木48) 국의자 의 【朝】무명【목】。棉織。 상

7 洑49) 국음자 주 【朝】보막을【보】。畜水漑田。 상

한자가 수입된 초기에는 비단 인명이나 지명뿐만 아니라 관직명까지 한자의 음훈을 차용

하여 한국 고유한자를 표기 하였고, 신라 중기에 이르러서는 지배계급과 한학자들에 의하여

국호나 왕호, 왕명 또는 인명 등이 한자어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관직명은 물론 제도에 관련

된 것도 점차 한자어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漢鮮文新玉篇에서 나타나는 한국 고유한자 중
제도와 관련된 한자를 살펴보니 ‘上, 牌, 氅’등이 있다. 이것은 ‘차하’, ‘지’, ‘챵의’등의 의미

로 풀이되는데 주로 신라시대나 조선시대 왕실이나 관직, 관료들에게서 나타난 한국 고유한

자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은 오랜 전부터 儒敎思想에 입각하여 많은 한자어가 유교문화와 관련된 한자

가 많이 출현하게 된다. 특히 과거제도에 관한 한국 고유한자가 많이 보인다. 이는 과거제도

가 비록 중국에서 유입되어 온 것이지만 이미 신라시대를 거쳐 한국식 과거제도로 변화하고

정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漢鮮文新玉篇에서는 과거제도와 관련된 한국 고유한자는 ‘栍’
1자 밖에 없다.

(3) 생활(의/식/주)

40) ‘武’는 漢鮮文新玉篇에서 ‘軍官, 虎班’의 뜻으로 사용된 국의자이다. ‘虎班’은 ‘鶴班(학반)’을 달리

이르는 말로 관복에 학흉배를 달았다는 데서 이르는 말이다. ‘鶴班’은 또 ‘東班(동반)’이라고도 일컫

는데 ‘東班’은 양반 가운데 ‘문반(文班)’을 달리 이르던 말로 궁중의 조회 때 문관은 동쪽에, 무관은

서쪽에 벌여 선 데서 나온 말이다. ‘武’는 字典釋要와 漢鮮文新玉篇에서 ‘호반’이라 풀이하였고,
新字典에서는 ‘건장할/호반’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 고유한자로 보지 않았다. 大漢韓辭典
과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호반 무’로 사용된다.

41) ‘氅’은 漢鮮文新玉篇에서 ‘氅衣’의 뜻으로 쓰인 국의자이다. 집운에서 ‘氅’은 ‘齒兩切, 折羽爲裘衣’

라 하여 중국의 사대부들이 입은 옷과 우리나라의 사대부들이 입은 옷이 다름을 알 수 있다. ‘氅衣’

는 벼슬아치가 평상시에 입는 웃옷으로 소매가 넓고 뒷솔기가 갈라져 있는 것을 말한다. 字典釋要
에서는 ‘창`의’, 漢鮮文新玉篇에서는 ‘창의’라고 풀이하였고, 新字典에서는 ‘氅’이 수록되어 있지
만 ‘창의’의 의미는 나타나지 않았다. 大漢韓辭典과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창의 창’으로 사용된
다.

42) ‘貼’은 漢鮮文新玉篇에서 ‘公文鈐印成貼’의 뜻으로 사용된 국의자이다. ‘검인(鈐印)’은 관청에서 쓰

는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한다. 字典釋要에서는 ‘성접할’, 漢鮮文新玉篇에서는 ‘셩졉’의 의미로

풀이하였고, 新字典에서는 ‘貼’자가 수록되어 있지만 ‘부틸/접어둘/탕할◦뎐당할’의 의미로 나타나
며, 大漢韓辭典에서는 ‘붙일 첩/접어둘 첩/전다할 첩’으로 사용되어 있다.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붙일 첩’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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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太50) 국의자 식 【朝】콩【태】。菽也。 상

9 袍51) 국의자 의 【朝】도포【포】。平當禮服, 道袑。 하

10 鄕52) 국의자 주 【朝】시골【향】。外邑。 하

43) ‘垈’는 漢鮮文新玉篇에서 ‘近屋地’의 뜻으로 사용되는 국자이다. ‘垈’는 고려시대나 조선초기에는

‘代’와 ‘土’가 각기 써오다가 근세에 와서 ‘垈’가 된 듯하다. 오늘날 ‘垈地’, 家垈’등에 쓰이는 국자이다.

(김종훈, 한국 고유한자 연구) 字典釋要와 漢鮮文新玉篇에서는 ‘집터’라 풀이하였고, 新字典
에서는 ‘터’로 풀이하였다. 그리고 大漢韓辭典에서는 ‘집터 대’,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터 대’로
사용되고 있다.

44) ‘欌’은 漢鮮文新玉篇에서 ‘藏衣’를 뜻하는 국자이다. ‘藏衣’는 농장, 옷장, 찬장, 책장 따위의 물건을

넣어 두는 가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字典釋要, 漢鮮文新玉篇, 新字典 모두 ‘장’으로 풀이
하였다. 大漢韓辭典에서 ‘의장 장/장롱 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장 장’
으로 사용된다.

45) ‘畓’은 漢鮮文新玉篇에서 ‘水田’을 뜻하는 것으로 ‘水’와 ‘田’의 두 글자를 배합하여 조자한 국자이

다. ‘畓’은 일찍이 삼국시대부터 쓰여 왔다. ‘畓’의 음은 ‘답’이라 하는데 이는 ‘沓, 踏, 誻’등의 유추가

아닌가 생각된다. (김종훈, 한국 고유한자 연구) 字典釋要, 漢鮮文新玉篇, 新字典에서 모두
‘논’으로 풀이하였고, 大漢韓辭典에서 ‘거듭 답/물끓어 넘칠 답/말 줄줄할 답/할할 답/무릅쓸 답/탐
할 답/느른할 답/섞일 답’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답답할 답’으로 사용된다.

46) ‘縇’은 漢鮮文新玉篇에서 ‘衣緣’의 뜻으로 쓰인 국자이다. ‘衣緣’은 옷단의 옛말로 옷자락 끝의 가

장자리를 안으로 접어 붙이거나 감친 부분을 말한다. 字典釋要에서는 ‘縇’이 ‘선’, 漢鮮文新玉篇
에서는 ‘션’, 新字典에서는 ‘선두를’이라고 풀이하였고, 大漢韓辭典에서 ‘縇’자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선두를 선’으로 사용된다.
47) ‘鐥’은 漢鮮文新玉篇에서 ‘量酒油等器’의 뜻으로 사용된 국자이다. ‘복자’는 다른 말로 ‘기름복자’라

고 하는데 기름을 되는 데 쓰는 그릇이다. 모양이 접시와 비슷하고 한쪽에 귀때가 붙어 있는 것을

말한다. 字典釋要, 漢鮮文新玉篇, 新字典에서 모두 ‘복자’로 풀이하고 있다. 그리고 大漢韓辭

典에서는 ‘鐥’자가 수록되어 있지 않고,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복자 선’으로 사용되고 있다.
48) ‘木’은 漢鮮文新玉篇에서 ‘棉織’의 뜻으로 쓰인 국의자이다. ‘木’이 국의자라고 풀이한 설도 있지만

‘무명’은 중국어 ‘木棉’에서 형성된 외래어이므로 이를 국의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 ‘木’은 국음으로

‘모’인데 이는 ‘목과(木瓜)>모과’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으로 ‘공양미(供養米)>고양미’, ‘평양(平壤)>

피양’등과 같은 동음생략현상에서 형성된 국음자라 하겠다. (김종훈, 한국 고유한자 연구) 字典釋

要에서는 ‘무영’, 漢鮮文新玉篇에서는 ‘무명’, 新字典에서는 ‘미명’으로 나타나고, 大漢韓辭典에
서 ‘무명 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무명으로 풀이되었다.

49) ‘洑’는 漢鮮文新玉篇에서 ‘畜水漑田’을 뜻하는 국음자이다. ‘보’는 논에 물을 대기 위한 수리 시설

의 하나로 둑을 쌓아 흐르는 냇물을 막고 그 물을 담아 두는 곳이다. 字典釋要와 漢鮮文新玉篇
에서는 ‘洑’를 ‘보막을’로 풀이하였고, 新字典에서는 ‘보맥이’라고 풀이하였다. 그리고 大漢韓辭典
에서 ‘보마기 보’로 사용되고 있으며,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보 보’로 사용된다.

50) ‘太’는 漢鮮文新玉篇에서 ‘菽也’로 쓰인 국의자이다. ‘太’는 ‘泰’의 속자로 원래의 뜻은 ‘大也, 甚也’

로, ‘大豆’의 뜻은 근세에 와서 형성된 것이다. 字典釋要, 漢鮮文新玉篇, 新字典에서 모두 ‘콩’
으로 풀이하였고, 大漢韓辭典에서 ‘콩 태’로 사용되고 있으며,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콩’으로 풀
이되었다.

51) ‘袍’는 漢鮮文新玉篇에서 ‘平當禮服’의 뜻으로 사용되는 국의자이다. ‘도포’는 예전에 통상 예복으

로 입던 남자의 겉옷을 말하는데 소매가 넓고 등 뒤에는 딴 폭을 댄 것이다. 字典釋要와 漢鮮文

新玉篇에서는 ‘袍’를 ‘도포’로 풀이하였고, 新字典에서는 ‘袍’자가 ‘도포’의 의미로 사용되지만 한국
고유한자로 여기지는 않았다. 大漢韓辭典과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도포 포’로 사용된다.

52) ‘鄕’은 漢鮮文新玉篇에서는 ‘外邑’의 뜻으로 사용되는 국의자이다. 신라 때부터 조선 전기까지 있

었던 특별 행정 구역으로 천민이 집단으로 거주하였던 곳이다. 字典釋要와 漢鮮文新玉篇에서는
‘시골’이라 풀이하였고, 新字典에서는 ‘鄕’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大漢韓辭典에서는 ‘면 면’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시골 향’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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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유한자는 한국의 생활방식에 의해 생겨나는 것도 있다. 그 예가 漢鮮文新玉篇에
나타나는 ‘欌, 縇, 木, 袍’등처럼 ‘의복’과 관련 있는 한국 고유한자, ‘鐥, 太’등처럼 ‘음식’과 관

련된 한국 고유한자 ‘垈, 畓, 洑, 鄕’등처럼 ‘주거지’와 관련된 한국 고유한자로 각 각 나타난

다.

(4) 언어대응(단위/어법성분/고유어휘)

번호 표제자 분류 내용 원문 비고

1 䢏53) 국자 언어단위 마두리【두】。穀不滿斛。【朝】 하

2 卜54) 국의자 언어단위 【朝】짐【복】。擔也。 상

3 套55) 국음자 어법성분 【朝】젼례【투】。例也。 상

4 頉56) 국음자 어법성분 【朝】연고【탈】。故也。 하

5 把57) 국의자 언어단위 【朝】발-【파】。庹也。 상

6 栍58) 국의자 고유어휘 쟝승【】。路表長栍。【朝】 상

7 級59) 국의자 언어단위 【朝】두름【급】。編魚二十曰級。 하

8 㽝60) 국의자 언어단위 【朝】미【렬】。畓區。 하

9 結61) 국의자 언어단위 【朝】목【결】。稅禾百負。 하

10 腎62) 국의자 고유어휘 【朝】자-지【신】。陰莖。 하

53) ‘䢏’는 漢鮮文新玉篇 에서 ‘穀不滿斛’를 뜻하는 국자이다. ‘마두리’는 ‘마투리, 무치’로 지금도 전라

도·경상도 지방에서 ‘섬(石)을 단위로 셀 때 남는 몇 말’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字典釋要와 
漢鮮文新玉篇에서는 ‘마두리’라고 풀이하였고, 新字典에서는 ‘무지◦마두리’로 풀이하였다. 大漢

韓辭典에서 ‘䢏’자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마두리 두’로 사용된다.
54) ‘卜’은 漢鮮文新玉篇에서 ‘擔也’의 뜻으로 사용된 국의자이다. 원래의 뜻과는 관계없이 ‘지다(負)’

의 동명사 ‘짐’에 해당한다. 이는 ‘卜’이 ‘負’의 省文이라는 이론은 일찍부터 있었으나 그 자형상으로

보아 믿기 어려운 점도 없지 않다. (김종훈, 한국 고유한자 연구) ‘짐’은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한 사람이 한 번 지어 나를만한 분량의 꾸러미를 세는 단위이다. 字典釋要와 漢鮮文新玉篇
에서는 ‘짐’이라 풀이하였고, 新字典에서는 ‘짐바리’로 풀이하였다. 그리고 大漢韓辭典에서 ‘짐바
리 복’으로 사용되었으며,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짐’으로 풀이되었다.

55) ‘套’는 漢鮮文新玉篇에서 ‘例也’의 뜻으로 사용된 국음자이다. ‘套’는 漢鮮文新玉篇에서 그 음을
‘투’로 나타나고, 字典釋要와 新字典에서도 모두 ‘투’로 읽는다. 이는 ‘套’의 원래 음은 ‘토’로 읽
는데 유추작용으로 ‘토>투’로 변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종훈, 한국 고유한자 연구) 字典釋要

와 漢鮮文新玉篇, 新字典에서 모두 ‘전례’라고 풀이하였고, 大漢韓辭典에서 ‘전례 투’로 사용
되고 있으며,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套’가 수록되어 있지만 그 의미 속에 ‘전례’의 의미는 살펴볼
수 없었다.

56) ‘頉’은 漢鮮文新玉篇에서 ‘故也’로 ‘까닭, 연고, 이유’등의 뜻으로 고문헌에 많이 쓰이는 국음자이

다. ‘頉’의 음과 의미는 ‘有故’를 뜻하는 ‘탈’인데, 굳이 ‘頉’자를 사용한 이유는 아직 미상이다. 字典

釋要와 漢鮮文新玉篇에서는 ‘연고’라 풀이하였고, 新字典에서는 ‘탈날’로 풀이하였다. 그리고 
大漢韓辭典에서는 ‘탈날 탈’로 사용되고,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탈 탈’로 사용된다.

57) ‘把’는 漢鮮文新玉篇에서 ‘庹也’를 뜻하는 국의자이다. ‘발’은 길이의 단위이다. 한 발은 두 팔을

양옆으로 펴서 벌렸을 때 한쪽 손끝에서 다른 쪽 손끝까지의 길이로 대략 10尺의 길이를 말한다. 
字典釋要, 漢鮮文新玉篇, 新字典에서는 모두 ‘발’로 풀이하였고, 大漢韓辭典에서 ‘발 파’로 사
용되고 있으며,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발로 풀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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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유한자에는 많은 양사가 나타난다.63) 漢鮮文新玉篇에서도 언어대응에 해당하는
한국 고유한자 총 10자 중에 ‘䢏, 卜, 把, 級, 㽝, 結, ’등 6자가 수량 단위를 나타내는 양사이

다. 이들은 중국어에서 사용하는 양사 용법과는 차이가 있다. 가령 중국어에서는 ‘수사+양사+

명사’의 순으로 ‘一位老师’ 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명사+수사+양사’의 형식으로

‘한 분의 선생님’이라고 표현하기 보단 ‘선생님 한 분’, ‘세 권의 책’이라고 말하기 보단 ‘책 세

권’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이는 중국어에서는 수식어가 피수식어의 앞에 놓이고,

한국어에서 수식어가 피수식어 뒤에 놓이는데 이는 일반적인 한국어 수식어 표현에 부합되지

않는 방식으로 예외적인 경우이다.

그리고 漢鮮文新玉篇에서 양사에 해당하는 한국 고유한자는 대부분 정확한 수량을 나타
내는 개체 양사보다는 복수의 사물을 하나의 집합으로 세는 집합양사 또는 대략적인 수량을

표현하는 불특정양사가 많이 보인다.

(5) 특생(동물/어류)

58) ‘栍’은 漢鮮文新玉篇에서 ‘路表長栍’의 뜻으로 사용되는 국의자이다. ‘장생’은 현대국어로 ‘장승’이

다. ‘장승’은 돌이나 나무에 사람의 얼굴을 새겨서 마을 또는 절 어귀나 길가에 세운 푯말로 10리나

5리 간격으로 이수(里數)를 나타내 이정표 구실을 하거나,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하는 것이다. 字典

釋要에서는 ‘장승’으로 풀이되었고, 漢鮮文新玉篇에서는 ‘쟝승’으로 풀이되었으며, 新字典에서는
‘표지’로 풀이하였다. 그리고 大漢韓辭典에서는 ‘장생 생’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韓國漢字語辭典
에서는 ‘장승 생’으로 사용되고 있다.

59) ‘級’은 漢鮮文新玉篇에서 ‘編魚二十曰級’으로 ‘두룸’을 나타내는 국의자이다. ‘두룸’은 경남 방언으

로 ‘두렁’을 말한다. ‘두렁’은 일반적으로 논이나 밭 가장자리에 경계를 이룰 수 있도록 두두룩하게

만든 것이다. 그런데 漢鮮文新玉篇에서 말하는 ‘두룸’은 숫자 ‘스물’을 세는 단위이다. 字典釋要
와 漢鮮文新玉篇에서는 ‘두름’으로 풀이하였고, 新字典에서는 ‘층◦두룸’의 의미로 수록되어 있지
만 ‘級’을 한국 고유한자로 보지는 않았다. 大漢韓辭典에서 ‘두름 급’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韓國

漢字語辭典에서는 ‘두름’으로 풀이되었다.
60) ‘㽝’은 漢鮮文新玉篇에서 ‘畓區’를 뜻하는 국의자이다. ‘배미’는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구

획진 논을 세는 단위를 말한다. 字典釋要에서는 ‘배미’로, 漢鮮文新玉篇에서는 ‘미’, 新字典에
서는 ‘논밤이◦도가리’로 나타나고, 大漢韓辭典에서 ‘논 배미 렬’로 사용되고 있으며, 韓國漢字語

辭典에서는 ‘논 배밀 렬’로 사용된다.
61) ‘結’은 漢鮮文新玉篇에서 ‘稅禾百負’의 뜻으로 사용되는 국의자이다. ‘목’은 ‘결’이라고 말하는데 의

존명사로 논밭 넓이의 단위를 말한다. 세금을 계산할 때 썼던 것으로 1결은 1동의 열 배로, 그 넓이

는 시대에 따라 달랐다. 字典釋要에서는 ‘먹’, 漢鮮文新玉篇에서는 ‘목’으로 풀이하였고, 新字典
에서는 結’이 ‘매질’의 의미로 수록되어 있지만 한국 고유한자로 여기지 않았다. 大漢韓辭典에서
‘몫 결’로 사용되고 있으며,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목’으로 풀이되었다.

62) ‘腎’은 漢鮮文新玉篇에서 ‘陰莖’의 뜻으로 사용된 국의자이다. ‘음경’은 귀두, 요도구, 고환 따위로

이루어진 남자의 바깥 생식 기관을 말하는데 ‘음부’라고도 일컫는다. 字典釋要에서는 ‘자`지’, 漢
鮮文新玉篇에서는 ‘자-지’라 풀이하였고, 新字典에서는 ‘腎’자에 ‘콩팟◦자지’의 의미가 나타나지만
한국 고유한자로 보지는 않았다. 大漢韓辭典에서 ‘불알 신/자지 신’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韓國漢

字語辭典에서는 ‘콩팥 신’으로 사용된다.
63) 하영삼, 한국 고유한자의 비교적 연구, 중국어문학 제33집,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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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표제자 분류 내용 원문 비고

1 犜64) 국자 동물 【朝】돈피【돈】。貂也, 犜皮。 상

2 獤65) 국자 동물 【朝】돈피【돈】。貂也, 獤皮。 상

3 䰶66) 국자 어류 【朝】망둥이【망】。魚名。 하

4 羘67) 국의자 동물 【朝】양【양】。牛胃。 하

한국 고유한자는 한국의 지리적 환경과 자연환경에 의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漢鮮文新

玉篇에서는 총 4자로 이 중 3자가 동물의 명칭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1자가 어종에 대한
명칭이다. 한국의 지리적 특징으로 살펴볼 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점과 한국의 자

연적 환경에서 연해가 한류와 난류가 합쳐지는 곳이라는 점에서 한국에는 중국이나 일본에

존재하지 않는 어패류가 상당히 많다. 漢鮮文新玉篇에서는 많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러한
어패류의 명칭을 표기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만들어진 한자가 많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6) 궁중어

번호 표제자 분류 내용 원문 비고

1 稤68) 국자 궁중어 【朝】숙궁【숙】。各宮幹事者, 稤宮。 하

2 襨69) 국자 궁중어 의【】。皇室所御服, 衣襨。【朝】 하

3 刺70) 국음자 궁중어 【朝】수라【】。御供曰水刺。 상

4 轎71) 국의자 궁중어 【朝】보교【교】。舁車, 步轎。 하

64) ‘犜’은 漢鮮文新玉篇에서 ‘犜皮’의 뜻을 가진 국자이다. ‘돈피’는 담비 종류 동물의 모피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일반적으로 고급 모피로 인정받고 있으며 품질에 따라 검은담비의 모피인 ‘잘’을 상등

으로 치고, 노랑담비의 모피인 ‘돈피’와 유럽소나무담비의 모피인 ‘초서피(貂鼠皮)’를 중등으로 치며,

흰담비의 모피인 ‘백초피(白貂皮)’를 하등으로 친다. ‘돈피’의 다른 말로는 사피(斜皮)·서피(黍皮)·초피

(貂皮)라고도 일컫는다. 字典釋要와 新字典에서는 ‘犜’이 나타나지 않고, 漢鮮文新玉篇에서만
‘돈피’의 의미로 풀이되어 나타난다. 大漢韓辭典과 韓國漢字語辭典에서도 ‘犜’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65) ‘獤’은 漢鮮文新玉篇에서 ‘獤皮’의 뜻을 가진 국자이다. 위의 ‘犜’와 동일한 의미의 ‘돈피’이다. 字
典釋要와 漢鮮文新玉篇에서는 ‘돈피’라 풀이하였고, 新字典에서는 ‘돈피/잘’로 풀이하였다. 그리
고 大漢韓辭典과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돈피 돈’으로 사용된다.

66) ‘䰶’은 漢鮮文新玉篇에서 ‘魚名’을 뜻하는 국자이다. ‘䰶’은 ‘䰶魚’를 말하는데 국어사전에 ‘망둥
이’라고 실려 있다. ‘망둥이’는 ‘망둑어’라고도 불리는데 망둑엇과의 바닷물고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이다. 몸의 길이는 20cm 정도이며, 배지느러미가 빨판처럼 되어 있다. 바닷가의 모래땅에 산다. 字
典釋要와 漢鮮文新玉篇에서는 ‘망둥이’로 풀이하였고, 新字典과 大漢韓辭典에는 ‘䰶’자가 수록
되어 있지 않다.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망둥이 망’으로 사용된다.

67) ‘羘’은 漢鮮文新玉篇에서 ‘牛胃’를 뜻하는 국의자이다. ‘羘’은 원래 ‘䑋’으로 잘못되어 사용된 것이

다. 따라서 ‘䑋’을 집운에서 살펴보면 ‘如陽切, 肥也‘로 나타나고, ‘羘’은 ‘子唐切, 羝羊也‘로 나타나

는데 ‘羝羊’은 ‘수 양’으로 ‘羘’의 부수는 오른편의 ‘羊’에 있다. ‘䑋’은 ‘羘’으로 잘못 사용하다가 ‘牛胃’

의 뜻으로 굳어진 것이 ‘羘’인 듯하다. (김종훈, 한국 고유한자 연구) 字典釋要와 漢鮮文新玉篇
에서는 ‘羘’이 ‘양’으로 풀이하였고, 新字典에서는 그 글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大漢韓辭典

에서도 ‘羘’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쇠밥통 양’으로 사용된다.
68) ‘稤’은 漢鮮文新玉篇에서 ‘各宮幹事者’의 뜻으로 사용된 국자이다. ‘稤’의 음은 ‘수’와 ‘숙’ 두 가지



108 ․ 中國學 第56輯 (2016.09)

위의 (2)제도와 관련된 한국 고유한자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은 유교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왕과 백성, 관료와 노비, 남과 여 등의 관계, 그리고 그 사이의 칭위 등의 구

분이 매우 분명하고 세밀하게 나눠져 있다. 이는 계급차별과 남녀차별의 관념이 나타나는 것

으로 당시 한국이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관료주의나 신분질서 체계가 뚜렷하게 존재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왕권의 칭위 외에도 그 왕이 살아가는 궁중에 존재하는

많은 사물에 대한 명칭과 사람의 칭호도 필요하였을 것이고 궁궐 안의 생활방식과 환경 등에

의하여 한국 고유한자가 나타나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가령 漢鮮文新玉篇에 나타나
는 ‘稤’자의 의미를 살펴보면 ‘궁실의 창고’ 혹은 ‘궁중을 지키는 이’를 뜻하고, ‘襨’는 ‘임금이

입는 옷’을 말하며, ‘刺’는 ‘임금에게 드리는 요리’를 의미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궁중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당시 궁중어휘를 따로 만들었다는 것은

한국이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신분질서 체계가 뚜렷하게 존재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동시

에 한국의 역대 군왕에 대한 존경의 반영이라고도 볼 수 있다.72)

(7) 일반어휘

번호 표제자 분류 내용 원문 비고

1 侤73) 국자 일반어휘 다짐둘【고】。誓必行【朝】 상

2 囕74) 국자 일반어휘 너흐를【람】。咥也。【朝】 상

3 閪75) 국자 일반어휘 셔실【셔】。偶失物, 閪失。【朝】 하

4 媤76) 국음자 일반어휘 시집【시】。夫家。【朝】 상

5 㥘’77) 국자 일반어휘 겁【겁】。怯俗字。【朝】 상

로 나타나는데 漢鮮文新玉篇에서는 그 음을 ‘숙’이라고 한다. 그런데 ‘稤’의 ‘수’음은 ‘禾’로 유추할
수 있으나 ‘숙’음은 이해할 수 없다. 어쨌든 ‘稤宮(숙궁)’은 궁방(宮房)의 일을 맡아보던 사람을 말한

다. 字典釋要와 漢鮮文新玉篇에서는 ‘숙궁’이라 풀이하였고, 新字典에서는 ‘궁소임’라고 풀이하
였다. 大漢韓辭典에서 ‘稤’자가 수록되어 있지 않고,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궁조임 숙’으로 사용
된다.

69) ‘襨’는 漢鮮文新玉篇에서 ‘御服’을 일컫는 국자이다. ‘어복’은 임금의 옷을 이르는 말이다. 그런데

‘衣襨’로 미루어 보아 이는 ‘衣襨’의 합성자로 근세에 형성된 듯하다. 궁중어에 ‘胴衣襨’란 말이 있는

데, 衣襨에 胴衣(동저고리)의 ‘胴’을 덧붙여 사용한 궁중어이다. ‘襨’는 字典釋要에서는 ‘의대’, 漢
鮮文新玉篇에서는 ‘의’, 新字典에서는 ‘옷감’으로 나타나고, 大漢韓辭典에서는 ‘襨’자가 수록되
어 있지 않다.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임금옷 대’로 사용된다.

70) ‘刺’는 漢鮮文新玉篇에서 ‘御供曰水刺’의 뜻으로 궁중어인 ‘水刺’에서 형성된 국음자이다. ‘刺’는 ‘水

刺’가 유일한 예로서 고문헌에 산재하고 있으며, ‘水刺’는 ‘요리, 조리’를 뜻하는 몽고어 ‘Siu-La’의

음차표기로 이는 궁중에서만이 사용된 궁중어이다. 字典釋要와 漢鮮文新玉篇에서는 ‘수라’로 풀
이하였고, 新字典에서는 ‘刺’자가 수록되어 있지만 ‘수라’의 의미는 담고 있지 않다. 大漢韓辭典
에서 ‘수라 라’로 사용되고 있으며,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수라’의 의미를 담고 있다.

71) ‘轎’는 漢鮮文新玉篇에서 ‘舁車’의 뜻으로 사용되는 국의자이다. ‘步轎(보교)’는 사람이 메는 가마

의 하나로 네 기둥을 세우고 사방으로 장막을 둘렀으며, 뚜껑은 가운데가 솟고 네 귀가 내밀어서 정

자(亭子)의 지붕 모양을 하고 있으며, 바닥과 기둥과 뚜껑은 각각 뜯게 되어 있다. ‘轎’는 字典釋要
와 漢鮮文新玉篇에서 ‘보교’라 풀이하였고, 新字典에서는 ‘가마’로 풀이하였지만 한국 고유한자로
여기지 않았다. 大漢韓辭典과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가마 교’로 사용된다.

72) 하영삼, 한국 고유한자의 비교적 연구 , 중국어문학, 제33집,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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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속놀이

번호 표제자 분류 내용 원문 비고

1 柶78) 국의자 놀이 늇【】。柶枝。【朝】(寘)。 상

(9) 공구

번호 표제자 분류 내용 원문 비고

1 鐋79) 국의자 공구 【朝】변탕【탕】。治木器, 邊鐋。 하

73) ‘侤’는 漢鮮文新玉篇에서 ‘誓必行’으로 이두표기의 ‘侤音(다딤)’에서 형성된 국자이다. ‘다딤’은 동

사 ‘다디다’의 명사형으로 음차 표기한 것이다. 확실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근세에 형성되어 널러

사용되었다. 동사 ‘다디다’는 명사형으로 ‘다딤’과 ‘다짐’의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고문헌에서는 ‘다딤’

과 ‘다짐’이 다 같이 쓰이고 있다. ‘다디다’는 원래 ‘供辭’와 ‘服罪之文’의 뜻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다

지다’ 또는 ‘따지다’로 이어져 내려왔다. 그러나 기록이 없어 확실한 연대나 제자원리나 자원을 알

길이 없으나 근세 이두문헌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근세에 형성된 조자인 듯하다. (김종훈, 한
국 고유한자 연구) 字典釋要와 漢鮮文新玉篇에서는 ‘다짐둘’의 의미로 풀이하였고, 新字典에
서도 ‘다짐둘’로 풀이하였지만 한국 고유한자로 여기지 않았다. 大漢韓辭典에서는 ‘侤’자가 수록되
어 있지 않다.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디딤둘 고’로 사용된다.

74) ‘囕’은 漢鮮文新玉篇에서 ‘咥也’의 뜻으로 사용된 국자이다. ‘囕’은 ‘씹다, 물다’의 뜻은 가진 국자로

字典釋要와 漢鮮文新玉篇에서는 ‘너흐를’의 의미로 풀이하였고, 新字典에서는 ‘囕’자가 수록되
어 있지 않았다. 大漢韓辭典에서는 ‘입에 넣을 람’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그 글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75) ‘閪’는 漢鮮文新玉篇에서 ‘偶失物’의 뜻을 가진 국자로 일찍부터 쓰였다. ‘閪’의 근세음은 ‘셔’이나

古音은 ‘西’와 같이 ‘셰’라 하였다. ‘閪’는 ‘閪失’에 물건을 흐지부지 잃어버린 것을 말하는데 그 뜻을

미루어 현재 사용되는 언어로 ‘셔두르’의 ‘셔’와 동의어가 아닌가 한다. 사실 ‘閪’의 음은 ‘西’의 유추

로 보아 ‘셔’(서)가 틀림없다. (김종훈, 한국 고유한자 연구) ‘閪’는 字典釋要와 漢鮮文新玉篇에
서는 ‘서실할’로 풀이하였고, 新字典에서는 ‘일흘’로 풀이하였다. 그리고 大漢韓辭典에서는 ‘골집
탕/방탕할 탕/석수 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잃을 서’로 사용된다.

76) ‘媤’는 漢鮮文新玉篇에서 ‘夫家’의 뜻으로 사용된 국음자이다. 집운에서 ‘媤’는 ‘新慈切’로 나타나

있고 ‘媤女字或ㅆ司’라 하여 ‘女’를 뜻하고 있는데 ‘媤’의 음이 ‘시’로 바뀐 것이다. 字典釋要, 漢鮮

文新玉篇, 新字典에서 모두 ‘시집’으로 풀이하였고, 大漢韓辭典과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모두
‘시집 시’로 사용된다.

77) ‘㥘’은 漢鮮文新玉篇에서 ‘怯俗字’라고 하여 ‘怯’의 이체자이다. ‘㥘’은 字典釋要, 漢鮮文新玉篇,
新字典등에서 모두 ‘怯俗字’로 나타나는데 大漢韓辭典에서는 ‘㥘’자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韓國

漢字語辭典에서는 ‘겁낼 겁’으로 사용되고 있다.
78) ‘柶’는 漢鮮文新玉篇에서 ‘柶枝’의 뜻으로 사용되는 국의자이다. ‘柶枝’는 다른 말로 ‘擲柶(척사)’라

고 하는데 ‘척사’는 민속놀이의 하나인 ‘윷놀이’를 말한다. ‘柶’가 字典釋要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漢鮮文新玉篇에서는 ‘늇’이라 하였다. 新字典에서는 ‘柶’가 ‘수가락/수가락’의 의미로 나타나고

한국 고유한자는 아니다. 大漢韓辭典과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윷 사’로 사용된다.
79) ‘鐋’은 漢鮮文新玉篇에서 ‘治木器’의 뜻으로 사용된 국의자이다. ‘邊鐋(변탕)’은 목재의 가장자리를

곧게 밀어 내거나 모서리를 턱지게 깎아 내는 대패를 말한다. 字典釋要와 漢鮮文新玉篇에서는
모두 ‘변탕’으로 풀이하였고, 新字典에서는 ‘대패’로 풀이하였다. 그러나 新字典에서는 ‘鐋’자를

한국 고유한자로 간주하지 않았다. 大漢韓辭典에서 ‘변탕 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韓國漢字語辭

典에서는 ‘鐋’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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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분류 수량 백분율

명칭(9)
성씨 1

16.1%
지명 8

제도(10)
관직 9

17.8%
과거 1

생활(10)

의 4

17.8%식 2

주 4

언어대응(10)

언어단위 6

17.8%어법성분 2

고유어휘 2

특생(4)
동물 3

7.1%
어류 1

궁중어(4) 궁중어 4 7.1%

일반어휘(5) 일반어휘 5 8.9%

(10) 친족칭호

번호 표제자 분류 내용 원문 비고

1 娚80) 국의자 칭호 【朝】오라비【남】。姊妹謂男兄弟曰娚。 상

(11) 기타

번호 표제자 분류 내용 원문 비고

1 迲81) 국자 * 자【거】。物不滿束。【朝】 하

이상의 예들을 통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표8>

80) ‘娚’은 漢鮮文新玉篇에서 ‘姊妹謂男兄弟’으로 ‘오라비’를 뜻하는 국의자이다. 字典釋要에서는 ‘올
아비’로 풀이하였고, 漢鮮文新玉篇과 新字典에서는 오라비’로 풀이하였다. 大漢韓辭典과 韓國

漢字語辭典에서는 모두 ‘오라비 남’으로 사용된다.
81) ‘迲’는 漢鮮文新玉篇에서 ‘物不滿束’의 뜻으로 사용된 국자이다. 고문헌에서 ‘有字無音’으로 밝히고

있는 고유한자이다. 그러나 ‘迲’를 ‘거’라 함은 ‘怯’의 유추라 하겠다. ‘迲’는 ‘자’라는 뜻으로 사용되

는데 ‘자래’라는 뜻은 현대어로 알 수가 없다. 큰사전과 국어대사전에 ‘땔나무’, ‘생나무’의 삼마
니라는 말로 나타나 있는데 ‘束薪’과 다소 관계있는 말이 아닌가 생각된다. (김종훈, 한국 고유한자
연구) 字典釋要에서는 ‘자래’, 漢鮮文新玉篇에서는 ‘자’, 新字典에서는 ‘자내◦자래’로 각각

나타나고, 大漢韓辭典에서 ‘迲’자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자래 거’로 사용
된다.



漢鮮文新玉篇에 나타나는 한국 고유한자의 특징 고 / 곽현숙 ․ 111

주제 분류 수량 백분율

민속놀이(1) 민속놀이 1 1.8%

공구(1) 공구 1 1.8%

친족칭호(1) 친족칭호 1 1.8%

기타(1) 기타 1 1.8%

총계 56 100%

6. 결론

한국은 통일신라 이후부터 한자와 한문 사용이 본격화되었다. 그러다보니 일찍부터 중국

문화를 수입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중국의 문자인 한자와 한문이 가지는 풍부한 문화어휘도

함께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한국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언어와 통사구조 및 어법구

조, 음운조직이 다르다. 이러한 언어적 차이 뿐 아니라 지리적 위치, 생활 환경, 사회 문화,

관념적 사고 등 다양한 부분에서 문화적 양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때문에 우리로서는 우리

생활에 맞는 한자어의 생성이 필요했고 이에 지금의 한국 고유한자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고유한자는 우리의 언어와 문자 사상에서 그 가치와 의의는 지대하다. 때문에 고유한자 하나

하나에 대한 학적 구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漢鮮文新玉篇에 나타
나는【朝】의 표기를 중심으로 한국 고유한자의 특징에 대해 고찰하였다.

漢鮮文新玉篇의 한국 고유한자의 특징은 크게 3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漢鮮文

新玉篇의 한국 고유한자의 수량은 총 55자인데, 그 중 국의자가 23자가 출현하는데 41.8%로
가장 많았다. 이는 비단 한국 뿐 아니라 고유한자를 가지고 있는 일본이나 베트남 등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에서 사용하는 한자는 대부분 형성자로 중국 역시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새로운 한자를 매번 만들 수가 없다. 때문에 기존에 있는 한자에 음·의를 빌려서 사용하다가

그 음과 의미가 정착되어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고유한자 역시 새롭

게 창조되어 생성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많은 고유한자가 국의자에 포함된다.

둘째, 漢鮮文新玉篇의 한국 고유한자 수록 체계는 표제항에 나타나는 고유한자와 풀이항
에 나타나는 한문 주석의 의미항이 일대일 대응 형식일 경우 한문 주석 앞과 뒤에【朝】가

표기되고, 고유한자와 한문 주석의 의미항이 일대다 대응 형식일 경우【朝】는 한국 고유한

자 설명이 시작되는 의미항 앞에 표기된다. 그런데 때때로 일대다 대응 형식이지만【朝】의

표기가 한문 주석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한문 주석의 모든 의미항이 한국

고유한자에 대한 풀이이다. 이렇듯 한자가 가지는 특징 상 하나의 한자에 여러 개의 의미가

대응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사전이나 자전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기존에 없던

다른 체례를 가지고 있는 사전 혹은 자전이라면 그 체례를 정확하게 밝혀 놓을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朝】의 수록 체계의 방식과 규칙 등을 정리한 것으로 의의가 있다.

셋째, 내용적인 각도에서 漢鮮文新玉篇에 나타나는 한국 고유한자는 언어대응에 관련된
고유한자가 10자, 제도(관직/과거)와 생활(의/식/주)과 관련된 고유한자가 각 각 10자씩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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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출현하였다. 그리고 인명과 지명을 표기하는 고유한자가 9자, 일반어휘가 5자, 궁중어와

특생(동물/어류)이 각 각 4자씩, 친족칭호, 공구, 기타에 해당하는 한자가 각 각 1자씩 나타났

다. 먼저 출현 빈도수가 가장 높은 언어대응에 관련된 고유한자는 대부분 ‘양사’에 포함된다.

漢鮮文新玉篇에 나타나는 양사는 대부분 대략적인 수량을 세는 불특정양사였다. 그리고 제
도나 궁중어에 관련된 고유한자가 많이 나타난 것은 한국이 오래 전부터 유교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궁중에서만 오직 사용되는 궁중어가 나타나는 것은 한국이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관료주의나 신분질서 체계가 뚜렷하게 존재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

고 과거제도에 관한 한국 고유한자도 많이 보이는데 이는 과거제도가 비록 중국에서 유입되

어 온 것이지만 이미 신라시대를 거쳐 한국식 과거제도로 변화하고 정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 지명표기나 인명표기에 쓰인 고유한자는 한국의 지리적인 특징으로 우리에게 맞는

성씨와 인명을 만들고자 함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음과 의미는 미상이 많다. 단지 이를 형성

과 유추에 의하여 음과 의미를 추정한 것이 많다. 하지만 이들을 고유한자로 표기했다는 것

은 국어표기의 한 주체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의의 있는 일이라 하겠다.

漢鮮文新玉篇에는 55자, 극히 소수의 한국 고유한자가 출현하였지만 漢鮮文新玉篇을
포함한 여타 다른 자료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우리 고유한자에는 우리의 생활방식이나 국가의

제도문화, 사유방식 등 상당히 풍부한 문화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우리의 고유한자

가 현 국어생활에서는 사용빈도가 낮아서 홀시되고 점차 사라져가는 경향이고 이미 소실된

것도 상당수다. 그러나 우리 고유한자의 연구는 한국에서의 한자 사용의 역사적 과정을 밝혀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고유의 문화적 정서를 찾는 어떤 실마리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유한자의 발굴은 물론 그 하나하나에 대하여 학문적 구명은 반드

시 필요한 일일 것이다.

이에 필자는 초보적이긴 하나 漢鮮文新玉篇에 나타나는 한국 고유한자의 분석을 바탕으
로 이후 漢鮮文新玉篇에 나타나는【日】과【華】등의 표기를 근거로 일본과 중국의 고유한

자 특징을 순차적으로 분석하여 한·중·일 고유한자에 대한 비교 연구를 시도해 볼 계획이다.

한국 고유한자의 흔적이 비록 많이 남겨져 있지는 않지만 남겨진 자료를 바탕으로 꾸준히 연

구해 나간다면 우리 한국의 고유한 역사적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한국의

고유한자와 기타 한자문화권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한국 고유의 문화적 특징을 찾을 수 있기

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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